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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교육수준을고려한도농간소득비교

李 明 憲 전문연구위원( m o s e s l e e @ k i p f . r e . k r )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농업분야에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러한정책수단동원의 근거

중에서중요한 것이도시가구와농가사이의 소득격차이다. 선진국의농정에서도전통적으

로 도시가구와농가혹은비농업부문과농업부문간의소득균형을이루는것이중요한정책

이념이었다. 대공황이후미국의 농업조정법( A A A )상의농업패리티가격방식이이러한이

념의구체적반영이라볼 수 있을것이다. 또다른사례로, 독일의농업기본법에서는농업경

영에투입된노동에대해비교할만한다른직업군의임금에상응하는임금이지불되는지그

리고경영활동과자본에 대해서도적정한 보수가 지불되는지를정부가 매년보고하도록하

고있다1 ).

최근농업정책을둘러싼 정책환경이대내외적으로변화하는가운데 농업계에서는도농간

의 소득격차가확대되었다는사실을 지적하면서농업에대한각종직불제를비롯한 정책적

개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주장의논거로흔히제시되는것이『농가경제통계』

에 보고되는 농가의 연간 평균소득과『도시가계연보』로부터 계산되는 근로자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의격차이다. 반면, 농업에종사하고있는사람들의연령과교육수준을고려하면농

가의낮은소득이반드시정부의적극적개입, 또는적어도농업/농가에국한된특별한정책

적개입을정당화하는것은아니라는인식도있다. 

현
안
분
석
( 1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독일농업법제4조의규정임. 이러한검토는‘적절한경영을통해서농민적가족의경제적생존을지속적으로보장할수있는

경영체’를전제로하고있다. 이에따라연방정부가연례농업보고서에서전업농의노동보수와비농업부문임금을비교하는보

고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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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도시가계연보』와『농가경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교육, 연령

을 고려한농가와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비교를통하여농업정책을둘러싼공론의장에보

다 객관적인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농가의소득을근로자가구와비교하는데에는분명히

여러가지개념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대개(또는일반적으로) 농업정책과관련된 논의에

서이러한비교가논거로많이제시되므로이를연구대상으로한다. 

Ⅱ. 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비교: 추이와국제비교

우선 최근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자( [그림1 ]참조). 평균적인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은1 9 9 0년대초반에

는 대체로 9 0 %에서 100% 사이였으나, 중반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 0 0 0년에는

81%, 2001년에는7 6 %를기록하였다. 

농업정책을둘러싼 정책환경이대내외적으로변화하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도농간의소득격차

가 확대되었다는사실을 지적하면서농업에 대한각종직불제를비롯한정책적개입의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그림 1] 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소득추이

주: 원래의수치는농가소득의경우각연도농가경제조사에발표된수치이며, 도시근로자가구의경우는『도시가계연보』에

발표된월별평균소득에1 2를곱한것임.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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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도농간소득격차의확대는1 9 9 0년대중반농가소득의증가율이둔화된상태에서, 외환

위기때더큰타격을받은후더느린증가세를보이는데기인한다고볼수있다. ( <표1 >참조) .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여타가구소득의비율을 OECD 회원국들과비교해 보자.

[그림2 ]에서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농가소득/여타가구소득비율은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수준이다. 단, 각국의농가에대한정의, 농업경영구조, 농가의인구학적구성, 농가의

농외소득의존도등 여러면에서여건의차이가있으므로이로부터직접적인정책적함의를

도출하는데는주의가필요함을지적해두고자한다. 

[그림 2] 모든혹은여타가구평균소득 대비농가소득의비율

주: 일본은근로자가구대비, 한국은도시근로자대비, 그밖의나라들은모든가구대비

자료: OECD(2002).

1 9 9 0 ~ 1 9 9 4 1 9 9 4 ~ 1 9 9 7 1 9 9 7 ~ 1 9 9 8 1 9 9 8 ~ 2 0 0 1

농가소득 1 1 . 6 5 . 0 - 1 3 . 0 5 . 3

근로자가구소득 1 0 . 1 1 0 . 4 - 6 . 7 7 . 2

<표1> 농가소득과근로자 가구소득(명목)의연평균증가율

(단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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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추이와 국제비교를통해서 우리나라의도농간 소득의 격차가 최근에 악화되어왔

고그 격차가국제적으로볼때 상당히크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Ⅲ. 농가소득저위성의 원인소재에 따른정책함의의차이

앞에서 본 바와같이1 9 9 0년대중반이후농가소득이근로자 가구소득에비해낮아진것

은 분명하지만, 소득을결정하는기본적인 원인인 연령과 교육수준을고려해 볼 때 농가가

근로자가구에비해특별히불리한위치에처해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되는경우가

적지않다.

평균적인소득이낮다고하더라도그 원인이연령과교육수준의저위성에따른것인지, 아

니면동일한연령과교육수준에대해서도낮은소득을올리고있기때문인지에따라정책적

인 처방이달라질것이다. 만일전자가주된요인이라면도농간의노동력이동이원활히이

루어지고있음을의미하며, 이경우농업생산자체의유지나확대가특별한정책목표로서의

의의를 갖지않는한 농업소득혹은농가소득에대한지원정책의필요성은크지않을것이

다. 그러나후자가주된요인이라면농업에종사하는사람들의이동성에장애가있어서산업

간 생산성변화에상응한노동재배치가일어나지못하고있음을 의미한다고볼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한자원배분에영향을최소화하는방향에서소득재분배적성격을가진정책의필

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득재분배정책과 다른수단이

필요한가에대해서는논쟁의여지가있다. 

Ⅳ. 비교에사용된 자료

비교에는 통계청의 2 0 0 0년도『농가경제통계』와『도시가계연보』자료를이용하였다. 『농

가경제통계』자료는총 3 , 0 4 0개의 표본가구가들어있으며지역별 경영형태의분포를 고려

하여층화추출된것이다. 농가소득은다음과같이산출하였다. 

평균적인소득이낮다고하더라도그 원인이연령과교육수준의저위성에따른것인지, 아니면동

일한연령과교육수준에대해서도낮은소득을올리고있기때문인지에따라정책적인처방이달

라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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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수입

『도시가계연보』에서는 근로자로서1 2개월모두설문조사에응한2 , 2 4 4개 가구를 대상으

로도시가구의소득을다음과같이산출하였다. 

도시가구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이들표본의평균을비교하면농가는근로자가구에비해연소득이6 0 0만원정도낮으며,

가구주의나이는5 7세로1 5세 더 많으며, 가구원의수는3 . 2명으로0 . 4명 더 적다( <표 2 >참

조). 농가의 경우 표본으로부터의 단순평균은 층화요인을 고려하여 발표된 공식통계

( 2 3 , 0 7 2천원)보다7 5만원적다. 일반적으로농가경제통계의소득은상방편의(偏倚)가있는

것으로지적되고있으므로이러한격차는큰 문제를제기하지않는것으로볼 수 있다. 근로

자가구의경우 공식발표되는월소득의1 2배( 2 8 , 6 4 2 . 8천원)와큰 차이가없다. 

가구주의연령및 교육수준을비교해보면뚜렷하게농가가구주의교육수준이낮고연령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참조>). 농가는중졸 이하 4 0대 내지 6 0대 가구주가 중심(약

6 0 % )을 이루고있으나, 고졸의가구주도적지않으며(21.94%), 초등졸이하의7 0대 가구

주의비중도1 0 %에 달한다. 근로자가구는고졸의3 0대 내지5 0대 가구주가중심(약4 0 % )

을이루고있으며대졸 30, 40대(약15%) 및중졸의40, 50대의비중( 1 0 % )도 상당하다. 

이렇게볼 때 가구주의연령및 교육수준의구성이 농가와도시근로자가구두 집단간에

상당히 다르지만, 중졸40, 50대및 고졸의 3 0대 내지5 0대 가구주는양쪽집단 모두에서

중심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 수있다. 

농가( 3 , 0 4 0가구) 근로자가구( 2 , 2 4 4가구)

소득 2 2 , 3 4 3 ( 1 5 , 7 4 0 ) 2 8 , 5 0 0 ( 1 8 , 0 0 0 )

가구주연령 57.16 (10.61) 42.37  (9.69)

가구원수 3.26  (1.44) 3.64  (1.04)

<표2> 농가와근로자 가구표본의 소득,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단위: 천원, 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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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교결과

1. 가구주연령대별 소득수준비교

이제농가와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수준을가구주의연령대별로비교해보자. 29세이하

에서는큰 차이가없으나3 0대, 40대, 50대, 60대에서는3 0 0만원이상의차이가나고있다.

그중, 40대에서는7 0 0만원정도의차이가나고있다( [그림2] 참조) .

두 집단의평균의차이는<표4 >에 보인것처럼개념적으로각 연령대별평균의차이에의

한 부분(              : 즉, 도시의연령구성이농촌과동일한가상적인상황에서연령대별도

가구주의연령및 교육수준의구성이농가와도시근로자가구두 집단간에상당히다르지만, 중

졸 40, 50대및 고졸의3 0대 내지5 0대 가구주는양쪽집단모두에서중심적인비중을차지하고

있음을알수있다.

연령 1 2 3 4 5 6

학력 ∼2 9세 3 0세∼ 4 0세∼ 5 0세∼ 6 0세∼ 7 0세∼
계

0
0 . 1 3 0 . 7 9 2 . 9 3 3 . 6 2 7 . 4 7

0 . 2 2 1 . 3 4 0 . 5 8 0 . 0 9 2 . 2 3

6 - 0 . 3 6 4 . 9 3 1 3 . 6 2 0 . 4 6 . 1 5 4 5 . 3 6

(초등졸) 0 . 1 3 0 . 4 0 2 . 9 9 3 . 8 3 1 . 7 8 0 . 0 9 9 . 2 2

9 0 . 8 9 6 . 9 7 8 . 1 3 5 . 5 3 0 . 6 6 2 2 . 1 7

(중졸) 0 . 4 0 1 . 9 6 5 . 5 3 4 . 4 6 0 . 8 1 3 . 1 5

1 2 0 . 2 6 3 . 1 3 6 . 8 1 5 . 7 2 5 . 3 9 0 . 6 3 2 1 . 9 4

(고졸) 4 . 1 1 7 . 6 1 5 . 5 6 . 8 6 1 . 0 7 0 . 0 4 4 5 . 1 4

1 4 - 0 . 1 6 0 . 1 6 0 . 0 7 0 . 1 0 . 1 0 . 5 9

(전문대졸) 1 . 2 5 4 . 0 1 2 . 3 2 0 . 2 2 0 . 0 9 0 7 . 8 9

1 6 0 . 0 3 0 . 6 9 0 . 4 6 0 . 3 9 0 . 8 2 0 2 . 4 0

(대학졸) 1 . 6 5 9 . 2 7 6 . 3 7 1 . 6 9 0 . 4 9 0 . 0 9 1 9 . 5 6

1 8 0 . 0 3 0 . 0 3 0 . 0 7

(대학원졸) 0 . 0 4 1 . 0 7 0 . 8 5 0 . 7 6 0 . 0 9 2 . 8 1

계
0 . 3 0 5 . 2 6 1 9 . 5 1 2 8 . 6 5 3 5 . 1 3 1 1 . 1 5 1 0 0 . 0

7 . 5 8 3 4 . 3 1 3 3 . 7 3 1 9 . 1 6 4 . 9 0 0 . 3 1 1 0 0 . 0

<표3> 농가와근로자가구의가구주연령및 교육수준분포

(단위: %)

주: 1. 사선의윗부분은농가중비중, 아래는근로자가구중비중

2. 밑줄친수치는3 %를넘는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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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간 소득수준의 격차에서 초래되는 평균의 격차)과 연령대별 분포의 차이에 의한 부분

(                : 즉, 도시의연령대별소득수준이농촌의소득수준과같은가상적인상황에서

도농간연령분포의차이에서초래되는평균의격차)으로분리할수 있다. 이두 부분을비교

해 보면연령대별평균의차이로초래되는격차가4 4 0만원이고연령대별분포에의한격차

가1 7 0만원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비교를통해서알 수 있는것은, 연령을기준으로볼 때 도농간의소득격차는농

가의가구주가도시에비해고령화되어있다는요인이상당히작용하고있으나, 근본적으로

는동일 연령대별도농간소득격차가나는데 기인하는바가더 크다는점이다. 

[그림 3] 농가소득과근로자 가구소득평균격차의요인(연령)

연령 ∼2 9 3 0∼ 4 0∼ 5 0∼ 6 0∼ 7 0∼ 계

농가표본수 9 1 6 0 5 9 3 8 7 1 1 , 0 6 8 3 3 9 3 , 0 4 0

비중( w ) 0 . 3 0 5 . 2 6 1 9 . 5 1 2 8 . 6 5 3 5 . 1 3 1 1 . 1 5 1 0 0 . 0 0

액수( y ) 2 0 , 3 4 9 2 4 , 1 7 6 2 4 , 2 2 7 2 6 , 0 5 3 2 0 , 6 4 1 1 4 , 0 6 3 2 2 , 3 4 2 . 7 7

도시표본수 1 7 0 7 7 0 7 5 7 4 3 0 1 1 0 7 2,244 

비중( C ) 7 . 5 8 3 4 . 3 1 3 3 . 7 3 1 9 . 1 6 4 . 9 0 0 . 3 1 1 0 0 . 0 0

액수( D ) 2 0 , 9 9 1 2 7 , 1 7 7 3 1 , 2 0 1 3 0 , 4 0 1 2 3 , 9 9 3 1 8 , 5 3 4 2 8 , 5 0 0 . 5 9

비중차

( d w = C - w )
7 . 2 8 2 9 . 0 5 1 4 . 2 3 - 9 . 4 9 - 3 0 . 2 3 - 1 0 . 8 4

액수차

( d y = D - y )
6 4 2 3 , 0 0 1 6 , 9 7 4 4 , 3 4 8 3 , 3 5 2 4 , 4 7 1

d y * w 1 . 9 0 0 6 5 8 1 5 7 . 9 4 7 4 1 , 3 6 0 . 3 8 9 1 , 2 4 5 . 7 5 9 1 , 1 7 7 . 6 1 1 4 9 8 . 5 7 5 3 4 , 4 4 2 . 1 8 2

y * d w 1 , 4 8 1 . 3 4 7 7 , 0 2 3 . 2 6 5 3 , 4 4 6 . 9 7 5 - 2 , 4 7 2 . 2 - 6 , 2 3 9 . 7 - 1 , 5 2 4 . 3 4 1 , 7 1 5 . 3 5 4

d y * d w 4 6 . 7 3 5 7 1 8 7 1 . 8 0 7 5 9 9 2 . 2 4 8 4 - 4 1 2 . 5 8 6 - 1 , 0 1 3 . 3 - 4 8 4 . 6 2 8 0 . 2 8 0 2 1 3

<표4> 농가소득과근로자가구소득 평균의 요인(연령)

(단위: 가구,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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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주교육수준별소득수준의비교

다음으로 가구주 교육수준별도농가구의소득격차를살펴보자( [그림 4 ]참조). 무학과초

등학교졸에서는큰 차이가없으며중학교졸에서는오히려농가소득이2 4 0만여원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고등학교졸 이상에서는역전되어3 0 0만원의격차가나며학력수준이더

높아질수록그차이가 확대되는경향이있다. 단, 농가에는전문대졸 이상의학력을가진가

구주의비중이매우낮다. 

두 집단평균의차이를<표5 >에 보인것처럼, 연령대별비교에서와같은방식으로, 교육수

준별평균의차이에의한부분(              : 즉, 도시의교육수준구성이농촌과동일한가상

적인상황에서교육수준별도농간소득수준의격차에서초래되는평균의격차)과교육수준

별 분포의차이에의한부분(              : 즉, 도시의연령대별소득수준이농촌의소득수준

과 같은가상적인상황에서도농간연령분포의차이에서초래되는평균의격차)으로나누어볼

수 있다. 그결과는교육수준별평균의차이에의한부분이3 2만원, 교육수준별분포의차이에

의한부분이3 2 4만원이다. 즉, 교육수준을기준으로볼때 도농간소득격차는교육수준별분포

의 차이에의한부분이훨씬크다는것을알 수 있다. 이점은연령을기준으로볼 때에는전체

연령을기준으로볼 때 도농간의소득격차는농가의가구주가도시에비해고령화되어있다는요

인이상당히작용하고있으나, 근본적으로는동일연령대별도농간소득격차가나는데 기인하는

바가더크다는점이다. 

[그림 4] 농가소득과근로자 가구소득평균의요인(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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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격차중에서동일연령대의도농간소득격차로초래되는부분이컷다는점과대조를이룬다.

3. 연령과교육수준별소득수준별비교

이제연령과교육수준의동시적고려를통한표본분류에의해만들어진소집단내에서농

가와근로자가구의평균을비교해보자. 그결과는<표6 >과 같다. t통계량2 )을 이용하여평

균의상이(相異) 여부를검증하였으며, 두종류의가구의평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다른

것으로판정된3 ) 소집단을아래표에서음영으로표시하였다. 

학력을기준으로볼 때 중졸이하에서는농가의소득수준이더 높거나비슷한것으로나타

나며, 고졸이상에서는근로자 가구의소득수준이더 높거나비슷한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학교졸의경우5 0대에서농가의소득이2 0 %가량높다. 중졸의경우3 0대에서는40%, 40

대에서는16% 높게나타났다. 단, 이집단들의경우에 농가의소득이높은것은최소한부

분적으로는 가구내취업자수가더 많은데에기인할수 있다. 농가의가구원수는각각4 . 6

명및 4 . 2명이고근로자가구의가구원수는3 . 6명 및 3 . 7명이다.

연령을기준으로볼 때는교육수준에서의중졸/고졸과같은분기선(分岐線)을찾을수 없다.

3 0대의경우중졸은농가가40% 높지만, 대졸은30% 낮고, 40대의경우중졸은농가가1 6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졸 대졸 대학원졸 계

농가표본수 2 2 7 1 , 3 7 9 6 7 4 6 6 7 1 8 7 3 2 3 , 0 4 0

비중( w ) 7 . 4 7 4 5 . 3 6 2 2 . 1 7 2 1 . 9 4 0 . 5 9 2 . 4 0 0 . 0 7 1

액수( y ) 1 6 , 6 1 2 2 0 , 8 9 3 2 3 , 7 1 2 2 5 , 1 6 5 2 4 , 8 2 8 2 7 , 7 2 6 5 0 , 8 7 7 2 2 , 3 4 2 . 7 5

도시 5 0 2 0 7 2 9 5 1 0 1 3 1 7 7 4 3 9 6 3 2 , 2 4 4

비중 2 . 2 3 9 . 2 2 1 3 . 1 5 4 5 . 1 4 7 . 8 9 1 9 . 5 6 2 . 8 1 1

액수 1 7 , 6 0 0 2 0 , 7 5 8 2 1 , 3 3 3 2 7 , 9 1 7 2 9 , 6 8 2 3 5 , 8 2 3 5 1 , 2 0 3 2 8 , 5 0 0 . 8 3

비중차( d w ) - 5 . 2 4 - 3 6 . 1 4 - 9 . 0 3 2 3 . 2 0 7 . 3 0 1 7 . 1 6 2 . 7 4

액수차( d y ) 9 8 8 - 1 3 5 - 2 , 3 7 9 2 , 7 5 2 4 , 8 5 4 8 , 0 9 7 3 2 6

d y * w 7 3 . 7 7 5 - 6 1 . 2 3 8 5 - 5 2 7 . 4 4 9 6 0 3 . 8 1 0 5 2 8 . 7 4 0 7 9 1 9 4 . 4 3 4 5 0 . 2 1 4 4 7 4 3 1 2 . 2 8 7 5

y * d w 8 7 0 . 2 9 3 - 7 , 5 5 0 . 1 5 - 2 , 1 3 9 . 9 8 5 , 8 3 8 . 7 3 6 1 , 8 1 1 . 3 5 4 , 7 5 8 . 3 2 6 1 , 3 9 4 . 8 9 3 3 , 2 4 2 . 8 7 8

d y * d w - 5 1 . 7 6 0 7 4 8 . 7 8 5 2 8 2 1 4 . 7 0 2 6 3 8 . 5 1 3 9 3 5 4 . 1 2 8 2 1 , 3 8 9 . 6 0 4 8 . 9 3 7 9 3 3 2 , 6 0 2 . 9 1 1

<표5> 농가소득과근로자가구소득 평균의 요인(교육수준)

(단위: 가구, %, 천원)

2) 통계량은 이며자유도는 에서소수점이하를버린것이다(김양렬(1999) 참조). 

3) 5% 유의수준에서평균이동일하다는귀무가설이기각됨을기준으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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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만, 고졸은20% 낮으며, 50대의경우초졸은농가가24% 높지만, 고졸은15% 낮다. 

새로운세대라고볼수있는고졸학력의 3 0대연령중두집단의소득수준이같다는귀무가

설이기각되지않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소집단은표본의수가충분하여(농가9 5 ,

근로자395) 자유도문제 때문에귀무가설이유지된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단, 이집단에

두 집단의회귀식을비교해보면근로자가구의소득이가구주교육수준에훨씬민감하게반응함

을 알 수 있다. 교육연수1년증가는농가의경우는1.5% 정도의소득증대를가져다주는반면,

근로자가구의경우는6 . 7 %의증가를가져다주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 1 2 3 4 5 6

학력 2 9세이하 3 0 ~ 3 9세 4 0 ~ 4 9세 5 0 ~ 5 9세 6 0 ~ 6 9세 7 0세이상

- - 1 4 . 5 2 2 1 . 6 9 1 7 . 8 4 1 4 . 5 9

- - 1 8 . 9 7 1 8 . 2 1 1 7 . 3 5 6 . 5 7

- - ( 7 6 . 5 3 ) ( 1 1 9 . 0 6 ) ( 1 0 2 . 7 8 ) ( 2 2 2 . 1 5 )

- 2 2 . 8 4 2 1 . 3 5 2 5 . 2 6 2 0 . 0 7 1 3 . 5 1

1 1 . 0 5 2 2 . 4 3 2 1 . 1 3 2 0 . 3 7 2 1 . 8 0 1 1 . 1 3

- ( 1 0 1 . 8 2 ) ( 1 0 1 . 0 3 ) ( 1 2 4 . 0 1 ) ( 9 2 . 0 9 ) ( 1 2 1 . 4 0 )

- 2 2 . 1 0 2 4 . 2 8 2 5 . 7 7 2 1 . 1 9 1 5 . 7 2

1 6 . 7 4 1 5 . 7 1 2 0 . 9 1 2 3 . 8 2 2 6 . 4 8 -

- ( 1 4 0 . 6 8 ) ( 1 1 6 . 0 8 ) ( 1 0 8 . 2 0 ) ( 8 0 . 0 0 )

2 0 . 7 0 2 5 . 0 0 2 6 . 0 7 2 8 . 5 5 2 1 . 9 0 1 5 . 2 0

1 9 . 7 9 2 4 . 8 5 3 1 . 8 1 3 3 . 2 9 1 8 . 8 4 2 3 . 8 8

( 1 0 4 . 6 3 ) ( 1 0 0 . 5 9 ) ( 8 1 . 9 4 ) ( 8 5 . 7 7 ) ( 1 1 6 . 2 2 ) ( 6 3 . 6 4 )

- 2 7 . 4 6 3 1 . 5 4 2 6 . 9 1 2 1 . 6 1 1 1 . 0 8

2 0 . 6 6 2 8 . 8 1 3 5 . 7 4 2 7 . 8 4 4 2 . 3 6 -

- ( 9 5 . 3 0 ) ( 8 8 . 2 7 ) ( 9 6 . 6 7 ) ( 5 1 . 0 2 ) -

1 7 . 5 2 2 2 . 8 4 2 3 . 7 4 3 1 . 4 8 3 2 . 6 7 -

2 6 . 0 4 3 2 . 0 9 3 9 . 3 2 5 3 . 7 3 3 1 . 9 8 3 5 . 2 3

( 6 7 . 2 8 ) ( 7 1 . 1 7 ) ( 6 0 . 3 7 ) ( 5 8 . 5 8 ) ( 1 0 2 . 1 4 ) -

- 2 8 . 3 1 7 3 . 4 5 - - -

2 2 . 2 4 3 9 . 4 9 5 2 . 3 6 6 3 . 8 0 8 8 . 1 9 -

- ( 7 1 . 6 9 ) ( 1 4 0 . 2 7 ) - - -

<표6> 농가와도시가구의학력별·연령별평균소득 비교

(단위: 백만원, %)

1 8

(대학원졸)

1 6

(대학졸)

1 4

(전문대졸)

1 2

(고졸)

9

(중졸)

6

(초등졸)

0

(미취학, 문맹, 국해)

주: 1. 사선의윗부분수치는농업가구, 아래는근로자가구

2. (   )안은농업가구소득/도시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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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농가의가구원수는4 . 9명, 근로자가구의가구원수는3 . 8명임에유의해야할것이다.

4. 간단한소득방정식의추정

농가와근로자가구의소득형성에가구주의연령및 교육수준이주는효과를비교하기위

하여소득액의l o g값(원단위)을<표7 >에 보이는변수들에회귀하여보았다. 두집단의회귀

식은Chow test 결과유의하게나타났다4 ). 

두 집단의회귀식을비교해보면근로자가구의소득이가구주교육수준에훨씬민감하게

반응함을알 수 있다. 교육연수1년증가는농가의경우는1.5% 정도의소득증대를가져다

주는반면, 근로자가구의경우는6 . 7 %의 증가를가져다주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이최고에 달하는연령은 농가와 근로자가구각각5 3세 및 5 4세로유사하지만,

도함수는농가의경우가훨씬가파르다. 

가구원수의효과는농가의경우가훨씬커서농가의경우가구주외의가구원이소득획득

활동에참여하는경우가많음을보여준다.

Ⅵ. 요약및 정책적 함의

이상의비교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농가의소득수준이낮게형성되는요인은연령을기

4) 검정통계량은1 6 . 9 0으로1% 유의수준임계값( F ( 6 .∞) = 2 . 8 0보다 훨씬크다.

농가( n = 3 0 0 4 ) 근로자가구( n = 2 2 4 4 )

상수
1 3 . 2 4 2 1 4 . 1 4 9

( 4 8 . 1 4 ) ( 6 6 . 8 1 )

교육연수
0 . 0 1 5 0 . 0 6 7

( 3 . 8 3 ) ( 1 2 . 3 9 )

가구원수
0 . 1 3 2 0 . 0 9 8

( 1 5 . 3 8 ) ( 7 . 9 0 )

대졸더미
0 . 1 8 5 0 . 0 6 4

( 2 . 2 8 ) ( 1 . 5 4 )

나이
0 . 1 1 6 0 . 0 6 6

( 1 2 . 3 5 ) ( 6 . 8 7 )

나이2/ 1 0 0
- 0 . 1 1 0 - 0 . 0 6 1

( - 1 3 . 2 2 ) ( - 5 . 6 1 )

R2 0 . 1 7 5 7 9 0 . 1 9 0 1 5

<표7> 가구소득( l o g값)의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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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볼 때 동일연령대내에서도농간의격차문제와농가의고령화문제양자가모두작

용하는것으로보이며, 그중 동일연령대내 도농간격차가상대적으로더 중요한요인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수준을기준으로볼 때는동일교육수준내에서도농간격차문제보다는

농가의 상대적 저학력이 상대적으로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주의학력이

중졸이하인집단에서는농가의소득수준이근로자가구보다높으며, 고졸이상인집단에서

는 그 관계가 역전되는경향이있다. 농가의소득수준은근로자 가구에비해가구주의교육

수준에대해서둔감하고연령수준에보다민감하다는특징을가진다.

이상의결과를보면, 도농간소득의격차는단순히인구학적분포의차이에만원인을돌릴

수는없는것으로보인다. 이것은자원배분을왜곡시키지않는한도내에서농가의소득문제

에대해정책적개입이사회적으로어느정도근거를가질수있음을보여준다고생각된다. 

농가소득이교육수준에대해서둔감하고고졸이상의여러연령·학력집단에서농가소득

저위성이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농가소득의문제가 농업이‘저숙련산업’으로정체하고

있으며농촌이 인적자본의생산성 발휘에한계가 있는지역으로되어버렸다는점에기인하

는 것으로해석할수 있다. 이를볼 때 물적투입대신지식과경영능력투입의효과가발휘

될 수 있는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전환(예: 친환경농업)을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 또

한 농촌지역의독특한문화적·지리적자원들을결합하여가치를창출하는발전전략의지원

이필요하다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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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이교육수준에대해서둔감하고고졸이상의여러연령·학력집단에서농가소득저위성

이 나타나고있다는사실은, 농가소득의문제가농업이‘저숙련산업’으로정체하고있으며농촌

이 인적자본의생산성발휘에 한계가있는지역으로되어버렸다는점에기인하는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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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 鎭 權 연구위원( j k h y u n @ k i p f . r e . k r )

Ⅰ. 배경

참여정부 출범후 조세개혁에대한 광범위한논의가 진행중이다. 상속세제의완전포괄주

의, 부동산과표현실화등과같이세부적인개혁안들에대한논쟁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

다. 하지만조세개혁에서는세부적인 정책안들도중요하지만, 이러한정책안들을포괄하는

정책방향에대한뚜렷한철학이우선적으로정립되어야한다. 이러한철학을바탕으로여러

가지세목들의구체적인 개혁안들이제시되어야, 일관된조세개혁으로서가치를 가지는 것

이다.

참여정부초기에 조세개혁의정책방향으로‘넓은세원과 낮은세율’을 제시한적이있다.

이러한정책방향은우리나라에서처음제시된것이아니고, 1986년미국이대폭적인세제개

혁을추진할때에표방한정책방향으로, 이후세계의많은국가들의세제개혁방향에지대한

영향을미쳤다. 

세계경제가개방화됨에 따라 미국의 조세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에도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재무장관의법인세 폐지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법인세 폐지논의로 확대된 것

이 그 대표적인예라할 수 있다. 따라서미국조세정책방향에 대한역사적흐름을 조명함

으로써, 우리나라세제개혁의 의미와 향후 조세개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다.

현
안
분
석
( 2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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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기반과세제도

조세제도는 크게 소득기반 과세제도(income based taxation)와 소비기반 과세제도

(consumption based taxation)로나눌수 있다. 미국의경우, 연방정부의세입기반은소득

기반과세제도로발전하였다. 따라서소득기반과세제도인개인소득세와법인소득세를중심

으로발전과정을살펴본다.

1. 미국소득세제의역사

오늘날모든국가들은소득세제를가지고있으며, 조세정책의근간을이루고있다. 이렇게

보편화된소득세제의시초를살펴보면, 그것이그리멀지않은때에이루어졌다는사실을알

수 있다. 미국의경우남북전쟁을치루는동안, 전쟁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소득세

제를처음시행하였으며, 전쟁이끝난후 1 8 7 2년에폐지되었다. 결국소득세제는국가의특

수한환경속에서 임시적으로만들어진재원확보수단으로서의시초를 갖는다. 조세정책의

근간으로서의현대적인소득세제는1 9 1 3년에도입되었다. 그러나이 시기에는개인의소득

규모가크지않았고, 그나마소득파악을위한정부의인프라가정착되지않았으므로소득세

수가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았다. 소득세수보다는오히려소비관련세수와

관세가 전체세수규모의약 9 0 %를 차지할정도였다. 또한이 시기의 소득세제는경제활동

이 단순하고, 소득종류도비교적간단하여세법에서소득세제를설명하는것은그리어려운

것이아니었다. 따라서그 시기의세법은총 5 0 0쪽가량(현재는약 4 5 , 6 0 0쪽)으로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에서소득세제와관련한세법의분량은1 6쪽에불과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제가 도입된 초기에는 이처럼 세법에서 소득세제를 규정하는 일이

매우간단하였으며, 또한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않았다. 그러나현재에 와서는

소득세제를세법에서규정하는데 있어매우복잡한용어와과정을통하여규정함에도불구

세계경제가개방화됨에따라미국의조세정책방향은우리나라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따

라서미국조세정책방향에대한역사적흐름을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세제개혁의의미와향후

조세개혁방향에대한중요한시사점을제시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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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에따른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과

세정당국의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도매우크다는 것이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경

우 소득세제가연방정부의근간을 이루므로, 일반적인세제의 복잡성이시계열적으로어떻

게 변화하는가를검증할필요가있다. 이를실증적으로검증하는데는여러가지방법이있

지만, 일반적으로납세자가쉽게느끼는 지표를사용하여살펴보면<표1 >과 같다. 먼저정

부의잦은세법개정으로인한세제의복잡성을들 수 있다. 1986년이후1 5년 동안개정한

세법조항은총 7 , 0 0 0항 수준에이르고있으며, 이에따라조세법의분량은계속적으로증가

하여과거 1 7년 동안74% 증가하였다. 세제가복잡하게되면, 이에따라조세행정도복잡하

게 된다. 따라서납세자들이신고하는서식수도과거1 0년 동안2 3 %나 증가하였다. 미국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대표적인 서식인 1 0 4 0을 기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 0년 동안

47% 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세무당국에서제공하는서식1040 작성에필요한 설명서도

5년동안39% 증가하는결과를보여주었다.

세제 및 세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도 증가하여, 세무관련전화문의 수가

과거9년동안98% 증가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을통한신고수도과거1 0년 동안19% 증

가하였다. 이러한변화는조세관련산업의발달로이어졌고, 그대표적인예로미국에서세

무대리법인으로잘 알려진 H&R Block의과거5년 동안의 매출액이 74%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위 8위 이내에 있는 세무대리법인의 매출액이 5년간 112%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내용 변화율

- 1986년이후개정된세법조항 - 15년동안7 , 0 0 0항

- 조세법분량; 1984∼2 0 0 1 - 17년동안7 4 %

- 신고서식수; 1990∼2 0 0 0 - 10년동안2 3 %

- 서식1040 안내책자분량; 1995∼2 0 0 0 - 5년동안3 9 %

- 서식1040 기재소요시간; 1990∼2 0 0 0 - 10년동안4 7 %

- 세무관련전화문의수; 1990∼1 9 9 9 - 9년동안9 8 %

- 세무대리인을통한신고수; 1990∼2 0 0 0 - 10년동안1 9 %

- H&R Block 매출액; 1996∼2 0 0 1 - 5년동안7 4 %

- 상위8위조세관련회계사매출액; 1996∼2 0 0 1 - 5년동안1 1 2 %

<표1> 세제의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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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반세제의 사회적 비용

세제가복잡하게되면, 여러가지사회비용을야기하게된다. 이러한사회비용을구성하는

요소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첫째,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을들 수 있다. 납세협력비용은일반적인납세자

들에게는생소한용어지만, 조세전문가들에게는세제개혁시에고려해야하는중요한개념이

다. 세제가복잡하게되면 납세자들은어려운 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위해 많은시간과

비용을지불하게된다. 이러한비용을구체적으로산정하는것은세제개혁에중요한기초자

료가된다. 미국에서는학계및 I R S에서납세자들이지불하게되는납세협력비용을산정한

많은실증연구결과가있다. 이들연구결과들은사용한자료와방법에따라서로상이한결과

를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개인소득세제의경우전체소득세수의약 10~20% 수준을차지

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반면, 법인들이부담하는납세협력비용에대한실증연구는개인소

득세에비해월등히낮아일반적으로인용되는대표적인수치는 없다. 이는법인의경우조

세로인한추가적인비용산정이개인에비해휠씬어렵기때문이다. 법인의납세협력비용에

대한정확한규모는아직도연구되어야할 과제이지만, 법인의부담액이상당한수준임을간

접적으로파악할 수 있는예로써 미국의 대기업 중의하나인 C i t i g r o u p의 경우세금신고서

의분량이약 3만쪽가량에달한다는점을들수 있다. 

둘째, 조세행정비용을들 수 있다. 세제가복잡할수록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용과함께조

세행정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세행정비용의 구체적인 규모는 I R S의 예산을

통해간접적으로측정할수 있다. 재정학에서는조세의복잡성을논의할때,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을합산한 비용을 조세의 복잡성을측정하는 대리변수로많이사용하고있다.

따라서납세협력비용과조세행정비용은세제의복잡성을설명하는데 가장중요한요인으로

간주할수있겠다.

셋째, 납세자와세무당국간의비대칭적정보관계(asymmetric information)를들 수 있다.

납세협력비용은 일반적인 납세자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지만, 조세전문가들에게는세제개혁시에

고려해야하는중요한개념이다. 세제가복잡하게되면납세자들은어려운세제를정확하게이해

하기위해많은시간과비용을지불하게된다. 이러한비용을구체적으로산정하는것은세제개혁

에중요한기초자료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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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가 복잡하게 되면,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 a s y m m e t r i c

i n f o r m a t i o n )가 생긴다.따라서세제의불확실성(tax uncertainty)이그만큼높아지게되는

데, 세제의불확실성이높아짐에따라납세자와세무당국간에비대칭적정보를가지게되므

로 조세분쟁이증가하게된다. 이를보여주는한 가지예로법인소득세의경우, 조세분쟁의

약 8 6 %는 법 해석의차이로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사실이다. 이러한조세분쟁은납

세자에게추가적인비용을 유발하게되고, 세무당국은이를방어하기위해조세행정비용을

추가로부담하여야한다. 

넷째, 부적절한세법적용으로인한납세자의경제적 손실을 들 수 있다. 세법이어려워짐

에 따라납세자들은자신에게가장세액이낮은제도를 선택하지못하고, 법테두리내에서

세부담이오히려높은제도를선택하는우를범하게된다. 개인소득세를신고하는미국납세

자들의행위를 통해이를알아보자. 개인납세자들은개인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를일괄적

으로일정금액공제하는표준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와본인이 실제로지출한 필요

경비를영수증을첨부하여정확히계산하는항목별소득공제(itemize deduction) 중에서어

느 한 가지를선택할수 있다. 따라서개별신고자는필요경비지출액이적을경우에는표준

소득공제를선택하는 것이세부담을 줄일수 있고, 필요경비지출이 많을경우에는 항목별

소득공제를선택하는것이합리적인행위라고볼 수 있다. 그러나한 연구에 의하면실제로

미국납세자들중 약 백만명정도가항목별소득공제를선택하지않고, 표준소득공제를선택

함으로써약3 0 0만달러를추가로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일인당약 3달러정도를추

가로부담한것이다. 

다섯째, 납세자들은절세계획을제대로 세울수가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혹은법

인이주어진법 테두리내에서세부담을최소화하는것은매우중요한전략이다. 특히법인

의 경우에는이러한조세전략(tax strategy)이기업의이윤을결정하는데 중요한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세법이 복잡하게됨에따라, 조세의불확실성이높아지게되어, 납세자들

의조세전략행위를합리적으로추구하지못하게된다. 

여섯째, 세부담의수평적불공평성을들 수 있다. 조세의복잡성은주로납세자및 경제행

위의특성별로서로다른세부담을규정하기때문이며, 이는세부담의수평적불공평성을야

기한다. 조세정책은경제정책의한 수단으로그 사회의구성원들이수용하는범위내에서국

가경제를특정한방향으로이끌어가기위해여러가지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고있다. 이러

한 조세지원제도는국가경제발전을위해필요하지만, 이에대한사회적비용으로세제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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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게되고, 세부담의수평적불공평성을야기하게된다. 

이상에서조세의복잡성으로인한사회비용의구성요인을살펴보았다. 이러한사회비용을

모두포함한구체적인액수는 알 수 없지만, 조세의복잡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일반적

으로예측하는규모보다휠씬높을것으로예상할수 있다. 조세는어쩔수 없이민간경제에

개입하는정부의 대표적인정책이므로, 가능하면조세로 인한사회적 비용을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복잡해지는조세로 인해, 정부와민간을 이어주는 조세관련

산업이번창하게되었다. 구체적인실상을살펴보면, 조세관련공인회계사가전체공인회계

사의약 3 0 %를 차지하고있고, 조세관련변호사는전체의1 0 %를 차지할정도로조세가중

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미국에서전체조세관련산업에종사하고있는종사원수가약

백만명정도이며, 이는자동차 산업의종사원 수보다높은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조세관

련 산업이 증가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 많은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조세관련산업이번창하는근본적인원인이조세의복잡성때문이었으며, 이는반대

로 세제가단순하게구성되었을경우에는조세산업은상당히축소될수 있음을의미한다. 따

라서조세산업에종사하는많은종사원들은민간경제의타산업에종사함으로써국가경제에

기여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경제의기회비용측면에서해석할 때, 조세산업의번창은

민간경제의활성화에바람직한방향이라고할 수없을 것이다.

3. 소득기반과세의 이론적 근거

이상에서소득기반과세제도의복잡성의여러가지문제점을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왜소

득기반 과세제도는복잡한가? 소득기반과세제도의복잡성은본질적인 것인가? 이러한질

문에대답하기위해소득기반과세제도의이론적근거를살펴보도록한다. 소득기반과세제

도는과세기반이소득이며, 이때소득에대한정확한정의를필요로 한다. 소득기반과세제

도에서소득에대한정의는H a i g와 Simon 교수가정의한“소비와자산가치의증가분을합

조세관련 산업이 번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조세의 복잡성 때문이었으며, 이는반대로 세제가

단순하게구성되었을경우에는조세산업은상당히축소될수 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조세산업

에 종사하는많은종사원들은민간경제의타산업에종사함으로써국가경제에기여할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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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소비는비교적 간단하기때문에문제가 없지만, 자산가치의

증가분을포함하는것이소득기반과세제도를본질적으로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했다

고 해석할수 있다. 즉, 자산가치의증가분이란실제자산을처분하지않고보유함으로써도

이루어질수 있는것으로, 회계상으로볼 때이는발생주의 회계(accural basis)로해석할수

있겠다. 일반적으로회계에서도현금주의회계(cash basis)가가장단순한회계이며, 경제적

의미로서발생주의회계가적합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이는이론적으로는옳은말

이지만, 실제로세무행정을집행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를발생시킨다. 자산가치가증

가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시장에서자산가치가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하고, 또납세자입장에서는납부할현실화된소득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

발생주의에근거한 소득의 정의가 제도적으로복잡하게될 수밖에 없는예로서 감가상각

제도를들 수 있다. 감가상각제도는법인이보유하고있는내구자산이일정기간동안생산성

이 감소한다는경제적논리하에매년일정액을비용으로산정하는제도이다. 그러나내구자

산의감가상각은자산종류별로사용하는법인의 관리수준에따라천차만별이므로, 이를일

률적으로세법에서규정하는것은본질적으로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납세자들의다양성

과 자산별감가상각형태를 최대한 반영하기위해서 감가상각제도는매우복잡하게구성되

어법인의납세협력비용을높이는중요한한 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4. 소득기반세제와경제성장

경제적측면에서미국소득기반세제가비판을받는가장중요한요인은저축과투자에대

해 이중혹은삼중으로세부담을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과중한세부담은납세자와기업들의

저축과투자행위를위축시키고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경제행위를억제하여장기적으로경

제성장을저해한다는것이다. 실제로개인납세자가기업에투자할경우, 법인은이윤에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개인이배당을 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부담( d o u b l e

t a x a t i o n )을 하고있다. 특히미국의경우세계대부분의나라에서도입하고있는법인단계

에 부담한법인세액의일정액을개인단계에서공제하는제도가없으므로, 이러한문제가심

각할수밖에없는것이다.

저축및 투자에대한이중적세부담으로인해자원배분의왜곡을야기함으로써오는경제

의 비효율성증대는재정학에서도이론적으로비교적잘 정립되어있다. 이러한정치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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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일반적으로소득에대한세부담이증가하게되면경제성장을저해할수밖에없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많이있다. 최근의연구결과로Wi d m a l m ( 2 0 0 1 )은 국가별 자료를 사용

하여전체세수에서소득관련세수의비중이높을수록경제성장은낮게된다는것을실증적

으로증명하고있다.

5. 소득기반세제의 변천

미국의 소득기반과세제도는약 한 세기미만의역사를 가지고있으며그 동안에많은정

책상의변화가 있었다. 이러한변화는매우복잡하게보이지만, 단순하게보면소득기반과

세제도하에서경제의효율성에대한정책적가중치의변화과정으로볼 수 있다. 경제정책에

서 효율과형평은항상상충되는관계를 가지고있으므로, 어느쪽에정책적가중치를두는

가는사회적합의에의해결정된다. 

미국의경우소득을기반으로하는조세체계를바탕으로효율과형평간의정책가중치변

화를잘 살펴볼수 있다. <표2 >는 개인소득세와법인소득세에서이러한정책의변화를각각

두 가지예를통해보여주고있다. 먼저개인소득세의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는

1 9 2 2년부터1 9 7 8년 이전까지2 5차례개정하였다. 1978년과1 9 8 1년에세율을인하하였으

며, 이는경제의효율성을증대하기위한정책이었다. 1986년에는다시세율을인상했고, 이

는 형평을강조한정책의변화로볼 수 있다. 그리고1 9 9 7년에또 다시인하하여효율을강

조하는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I n d i v i d u a l

Retirement Account)를살펴보면, 1981년에세부담을완화했다가, 1986년에형평성을증

대하기위해높이고, 1997년과2 0 0 1년에계속적으로완화하는정책으로변화하고있다.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 정책을 살펴보면, 1981년까지는세법상 인정하는 감가상각액을

경제적의미의감가상각액이상으로비용공제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이는법인의투자행

위를 유도하기 위해형평을 비용으로 하여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경제정책의 한 일환으

경제적측면에서미국소득기반세제가비판을받는가장중요한요인은저축과투자에대해이중

혹은삼중으로세부담을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과중한세부담은납세자와기업들의저축과투자

행위를위축되게하고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경제행위를억제하여장기적으로경제성장을저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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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수 있겠다. 이후1 9 8 6년까지는계속적으로감가상각액을현실에 근접하도록함

으로써, 세법에서허용하는감가상각액을대폭줄이게 되었다. 이는효율보다는형평을 중

요시하는정책변화로볼 수 있다. 이후로는미국경제에대한수단으로조세정책에대한논

의가 활발함에 따라 하이테크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살펴보면, 1962년이후 수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는투자세액공제

를 통해기업의투자행위를유도하기위한경제정책의수단으로써조세정책을활용한것으

로 경제의 효율성에가중치를둔 정책이라볼 수 있다. 이후1 9 8 6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함

으로써, 경제의 효율성보다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정책적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Ⅲ. 세법개정에대한최근추이

미국의세법개정에대한최근추이를설명하는데 있어서1 9 8 6년의세제개혁은중요한의

미를가진다. 달리표현하면, 미국은1 9 8 6년 대폭적인세제개혁이후, 이에대한평가및 향

후 정책방향에대한논의가있을뿐, 1986년과같은대폭적인세제개혁은아직까지이루어

지지않고있다. 따라서1 9 8 6년세제개혁의정책방향에대한이해를필요로한다. 

미국의 1 9 8 6년 세제개혁의정책방향은한 마디로‘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로 표현할 수

있다. 넓은세원이란조세지원을최소화해서가능한 한 세원을 넓히겠다는것이며, 세원이

넓어지므로세율을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정책방향은여러가지정책목표를달성

완화정책 강화정책 완화정책

자본이득세 1 9 2 2년이후 2 5차례변화함 1 9 8 6년세율인상 1 9 9 7년세율인하

1 9 7 8년, 1981년세율인하

I R A 1 9 8 1년완화 1 9 8 6년강화 1 9 9 7년, 2001년완화

감가상각 1 9 6 2년, 1971년, 1981년 1 9 8 2년, 1984년, 1996년 하이테크자산에대해

대폭인정 현실에맞게강화 완화분위기

투자세액공제 1 9 6 2년이후수차례변화 1 9 8 6년폐지

<표2> 미국조세정책변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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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의지를함축하고있다. 먼저조세지원을축소한다는것은모든세원에대해같은세

부담을 부과하는것으로 수평적 형평성을 높일수 있는것이다. 또한모든세원에 꼭 같은

세법적용이되므로 세법이 단순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낮은세율이 의미하고있는것은

세제로인한자원배분의왜곡을최소화하겠다는것이다. 조세는본질적으로민간시장에비

효율적인 자원배분 현상을 초래하며, 이는 Harberger 교수의 삼각형( H a r b e r g e r’s

Tr i a n g l e )이 시각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재정학에서는이를 정치화하여 비효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다. 따라서 세

율을감소시킨다는것은그만큼 경제에주는비효율의크기를 대폭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세율의감소로인한또 하나의사회적혜택은경제활성화를들 수 있다. 세율이감소함

에 따라민간경제의주체들은 그만큼 노동공급과 투자를 증가함으로써결과적으로경제성

장에이바지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1 9 8 6년의조세개혁은‘넓은 세원과낮은세율’을 표방하고있지만, 이면에는

‘형평성제고, 세제의간소화, 경제활성화’라는세 가지정책목표를달성하려는의지를담

고 있다. 1986년조세개혁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이론적 근거는 H a i g - S i m o n s의 소득에

대한정의를기반으로하고있다. 따라서경제적의미의소득에대해무차별적으로세부담을

적용함으로써형평성·간소화·효율성의세 가지목표를 달성하려고한 것이다. 이러한정

책의도는초기에는그 효과를가시적으로보여주었다. Gouveia and Strauss(1994)는미국

법인의유효세율을분석한결과, 1987년에는명목세율이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 유효세율

이 오히려증가하는사실을보여주었다. 그러나1 9 8 8년부터는유효세율이다시감소하는현

상을보여주었다. 이는1 9 8 6년 조세개혁의초기에는개혁을의욕적으로추진했지만, 이해집

단의로비와 공무원들의관료주의적행위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 결과조세지원의확대와

세제의복잡성이다시원상복귀하였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결과적으로 1 9 8 6년의 조세개혁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Auerbach, 1999), 이에따라복잡한세제, 경제성장을저해하는세제로많은비판을받게

미국의1 9 8 6년 세제개혁의정책방향은한 마디로‘넓은세원과낮은세율’로 표현할수있다. 넓

은 세원이란조세지원을최소화해서가능한한 세원을넓히겠다는것이며, 세원이넓어지므로세

율을낮출수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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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경제성장을저해하는세제로서의비판은 여러가지구체적인정책이슈들로서

표현되었다. 예를들면, 미국재무장관오닐의 법인세폐지에 대한의견은자본소득에대한

이중적세부담에대한강도높은비판을단적으로보여준예라고볼 수 있다. 또한부시대통

령이추진하고있는세부담경감정책, 상속세폐지, 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정책등은경제

의효율성을증대하기위한일련의정책으로일관성을보인다고할 수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거 1 9 7 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소비기반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논의가 시선을 끌고있다. 특히, 세제의복잡성으로인한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용이

점차증대함에 따라, 이를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혁에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즉, 소득기반

과세제도로는본질적으로세제가복잡할수밖에없으므로, 조세기반을소득에서소비로전

환하는 근본적인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을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Ⅳ. 소비기반과세제도

과세기반이소득인경우, 본질적으로세제가복잡해질수밖에없음을 앞에서설명하였다.

그러나소비의 경우는소득에 비해세무행정상으로측정하기가매우간단하기때문에 본질

적으로 소비기반 과세제도는간단할 수밖에 없는장점이 있다. 소득은종류가 다양해서 이

자, 배당, 자본이득등으로나뉘고, 감가상각과같은복잡한세법회계를적용해야한다. 그러

나 소비는 측정이매우단순하여현금주의회계를 바탕으로쉽게적용할수 있으므로, 실무

적차원에서세제및 세정체계가단순할수밖에없는것이다. 

일반적으로소비를과세기반으로하는조세체계는소비관련세제만으로구성하는것으로

오해하는경향이있으므로, 이에대한올바른개념정립이필요하다. 궁극적으로소비는소득

에서저축(혹은투자)을차감한개념이므로, 소비를기반으로한 과세체계란소득과저축의

차감을통해실현할수 있다.

소비= 소득- 저축(혹은투자)

여기서저축혹은투자는모두소득에서차감되므로, 개인의경우저축액에대해서는세부

담이없으며, 법인의경우내구재 투자에 대해일정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을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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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일종의즉시상각을적용할수 있으므로세무행정상으로매우간단한구조를가지게된

다. 따라서자본소득에대한이중과세의문제점을소비기반과세제도는완전히해결할수 있

을것이다. 

소비기반 과세제도의 구체적인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서 정률세제

(flat tax), 일반소비세제(retail sales tax), 저축에대한 무제한 공제세제( U n l i m i t e d

Saving Account Tax; 일명USA Tax) 등을들 수 있다. 이들세제들은적용방법에따라서

로차이점을가지며, 강조하는측면이서로다르다.

정률세의 경우, 누진구조의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제를가지고 있으므로소득기반 과세

형태를가지고있지만, 이론적인구조를살펴보면소비기반과세제도의일종이다. 따라서소

비기반과세제도에대한일반적인오해는정률세제를통해잘 알 수있을 것이다. 

일반소비세제(retail sales tax)는연방정부의재원으로일반소비세를도입하는것으로, 이

제안의가장중요한특징은이 제도를도입함으로써연방정부의I R S를 폐지할수 있다는것

이다. 미국의경우I R S에 대한납세자들의불신은매우높으며, 이에따라1 9 9 8년에의회에

서 IRS 개혁을강제화할정도이다. 일반소비세제는세무행정상가장간편한형태를띠고있

고, 비교적간단한세제구조이므로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용과세무당국의행정비용을최소

화할수 있는장점이있다. USA 조세는개인의경우저축에대해서는무제한으로비과세하

는 것으로 소득에서 저축을 전부 차감한, 문자그대로 소비기반 과세제도의 원리에 충실한

것으로볼수 있다.

소비기반과세제도가소득기반과세제도보다우월한가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많은이론

적인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경제의효율성과세부담의형평성차원에서어

느 쪽이우월한가에대해서는사용하는모형의구조와가정에따라서로 다른결론이나오고

있다. 그러나세제의간편성측면에서는소비기반과세제도가소득기반과세제도에비해우

월하다는데에대해서는비교적많은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따라서소비기반과세제도는

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용과세무당국의조세행정비용을감소시킬수 있고, 이에따라사회

세제의간편성측면에서는소비기반과세제도가소득기반과세제도에비해우월하다는데에대해

서는비교적많은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따라서소비기반과세제도는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

용과 세무당국의조세행정비용을감소시킬수 있고, 이에따라사회비용의규모도줄일수 있는

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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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규모도줄일수 있는장점이있다. 이러한장점에도불구하고, 소비기반과세제도를

적극적으로도입하는데는정치적 공감대가형성되어야하는데, 소비기반과세제도가기존

의 소득기반과세제도와는너무도구조가달라제도변화로인한형평성문제가또 다른고

려사항으로논의되고있는실정이다.  

Ⅴ. 우리나라조세정책에주는시사점

미국 조세정책의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것은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주

는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참여정부의조세정책은‘넓은 세원과 낮은세율’을 표방하고있

다. 이러한정책방향은 미국의 1 9 8 6년 세제개혁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미국의 경우

에는넓은세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는조세지원제도를축소하

는 것이얼마나 어려운가를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참여정부의넓은세원확보정책을

성공적으로이루기위해서는비과세및 감면조항을대폭정리하되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조세정책의기반은소득에있다. 이는필연적으로세제의 복잡성으로인해납세

자들의납세협력비용과세무당국의행정비용을높이게 한다. 미국의경우, 이러한사회비용

을 줄이기위해근본적인세제개혁을논의할정도로, 특히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용에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도이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정책적비중을둘 필요가있다. 단지세무행정차원에서납세자들의편의도모도중요하

지만,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납세협력비용을포함한 사회비용도 세제개혁에서

중요한고려사항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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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행정과국제조세공조의강화-

崔 濬 旭 연구위원( j c h o i @ k i p f . r e . k r )

I. 서론

탈세의형태와규모는조세제도와조세행정은물론이고, 경제사회적환경에따라달라질

수있다. 경제여건의변화에따라새로운형태의탈세가증가할수 있다. 최근의경제환경변

화에서가장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개방의진전이라할 수 있다. 경제개방의진전, 특히

자본시장개방의진전에따라국제자본거래가양적으로증가할뿐만아니라형태도다양화

되고있다. 자본의국가간이동은조세제도와세율, 그리고관할징세당국이다른국가들간

에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에서다양한조세회피및탈세가발생할수 있다. 

자본의 국가간 거래과정에서의조세회피및 탈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해외차입을 통해

내국인이투자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이강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규모는다른나라

들에비하여매우작은편이었다. 그리고우리나라자본시장은제도적으로그리고실질적으

로 개방정도에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외국인직접투자가크게확대되었다.

그리고최근에는외환자유화등으로인해국제자본거래가훨씬자유롭게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국제 조세회피및탈세의가능성도상당히커지고있다. 

국제 조세회피 및 탈세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거래와관련된 자본소득에

대한세부담이줄어들게 되어, 자원배분에서왜곡이 발생한다. 그리고자본소득으로부터의

세수가줄어들게됨에따라 국내에머무는생산요소에대한세금이과중해져, 형평성측면에

현
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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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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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바람직하지않은결과가초래될수 있다. 국제조세회피가팽배한경우에는자본통제를

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다. 따라서개방화의이익을적절히향유하고개방화의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국제조세회피및탈세의방지가매우중요하다. 

본고는 국제 조세회피 및 탈세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적탈세방지를 위한 정책대응

방향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본고의제Ⅱ절에서는국제조세회피및 탈세에대한기본적인

내용들에대해고찰한다. 즉국제조세회피및 탈세의 개념, 그러한문제가 부각되는 배경,

국제조세회피및 탈세로인한부작용등에대해살펴본다. 국제조세회피및 탈세에대한대

응방안으로는조세회피방지를위한관련제도의정비및 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강화를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주로후자에대해논의한다. 탈세방지를위해서는과세정보가사

전적으로확보되도록하는방법과 납세신고의진실성을사후적으로확인하는방법이 있다.

후자는주로세무조사에해당되는것으로, 본고의제Ⅲ절에서는이러한측면에대해논의한

다. 과세정보확보와관련하여서는국내에서의노력도중요하지만, 국제조세의특성상외국

세무당국과의과세정보교환이중요한의미를갖는다. 제Ⅳ절에서는이에대해논의한다. 

Ⅱ. 국제조세회피와탈세: 개념과논의배경

1. 국제조세회피와탈세의 개념

조세부담을피하는행위에대해서조세회피(tax avoidance) 또는탈세(tax evasion) 등의

표현이사용되고있는데, 그개념이항상명확한것은아니다. 일반적으로탈세는조세가부

과될수 있는경제적행위자체를감추거나고의로거짓정보를제공함으로써조세를포탈하

는 행위를의미한다. 반면조세회피는비정상적인행위를통해조세부담을줄이는행위를의

미한다. 때로적법성여부가조세회피와탈세를구분하는기준으로사용된다. 즉불법적으로

세금을포탈하는행위를탈세라하고, 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조세부담을줄이는행위를

국제조세회피및 탈세는많은부작용을초래할수 있다. 국제거래와관련된자본소득에대한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자원배분에서왜곡이 발생한다. 그리고자본소득으로부터의세수가 줄어

들게됨에따라국내에머무는생산요소에대한세금이과중해져, 형평성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

않은결과가초래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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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라고한다. 이처럼탈세와 배치되는개념으로서사용되는조세회피는협의의 조세

회피라할 수 있다. 그러나어떤경우에는조세회피가적법성여부와무관하게, 비정상적행

위를통해조세부담을줄이는행위를모두포괄하는의미로사용되기도한다. 

통상적으로자주쓰이는것으로절세(tax saving)라는표현도있는데, 이는일반적으로불

법적행위인탈세와배치되는의미에서합법적으로세금을절약하는행위를말한다. 일반적

으로절세는법과상식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합리적인행동을통해세금을절약하는행위

로서특별히부정적인뉘앙스를가지지 않는의미로사용되는경우가많다. 반면, 조세회피

는 비정상적인방법을통해세금을절약하는정당하지않은행위라는부정적인뉘앙스로인

식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어떠한행위가정상적인것인지또는정당한 것인지는매우주

관적인것이기때문에, 양자는명확하게구분되기어렵다. 

일상에서는이러한개념의불명확성이문제가되지않는경우가많은데,  가장큰이유는조

세회피라는표현이그리자주 사용되는표현이아니기때문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

러한개념에대해굳이언급한것은국제조세와관련된논의에서는조세회피라는표현이일상

에서보다는더 자주쓰이기때문이다. 그것은단지표현의문제만은아닐것이다. 두개 이상

의국가의상이한조세제도가연관되어있는국제조세문제에서는비정상적인행위를통해세

금을줄이는행위가더다양하고일반적일수있기때문이다. 

2. 국제자본거래및 조세회피의가능성확대

우리나라에서국제조세회피및 탈세가심각한문제로대두되는이유는최근들어국제자

본거래가매우빠른속도로확대되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는1 9 8 0년대

말 이후빠른속도로증가하여왔다. 연간총 투자액으로보면, 1985년에1억 1 , 2 0 0만달러

이던것이, 1990년에는9억5 , 8 0 0만달러로, 1997년에는3 5억 2 , 6 0 0만달러로증가하였다.

1 9 9 7년에는1 9 8 5년에비해 3 0배 이상증가하였다. 연도별해외직접투자액의증가는외환

위기이후에는다소 둔화되는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잔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

다. 투자잔액은 1 9 9 7년에 1 7 2억 2 , 7 0 0만달러이던 것이 2 0 0 1년에는 2 8 7억 6 0 0만달러에

이르고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1 9 9 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간 투자액(도착 기준)을 보면,

1 9 9 2년에9억9 , 9 0 0만달러에불과하던것이1 9 9 7년에는3 0억 9 , 0 0 0만달러, 1998년에는

5 2억 7 , 2 0 0만달러, 2000년에는1 0 1억 7 , 2 0 0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2001년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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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투자액은다소감소하였지만, 누적투자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국제조세회피및 탈세에 대한우려가커지고 있는것은단지국제자본거래의양적확대

때문만은아니다. 최근에는국제자본거래가형태면에서도다양화되고있고, 자본거래절차

도 용이해졌다. 특히외환자유화에따라국제자본거래절차가용이해지면서, 국제조세회피

및탈세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 

최근에는 국제자본거래의형태가 다양화됨에따라조세회피및 탈세의 방법도 다양화되

고 있다. 기존에는주로고가수입및 저가수출등의가격조작을통해외환및 소득을탈루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조세피난처를이용한조세회피및 탈세의가능성도증가하고있

다1 ). 외환자유화이후에는외환자본이동이용이해져, 조세피난처를통한조세회피및 자금

세탁등에대한우려가더욱증가하고있다. 그리고기업인수와관련된투자에서도조세피난

처를이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또다른중요한변화로파생금융상품을이용한거래의

증가를들 수 있는데, 장외파생금융거래액은1 9 9 9년에1억 9천만달러에서2 0 0 0년에는1 6

억달러, 그리고2 0 0 2년에는 4 1억달러로매우빠르게 증가하고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이처럼빠르게확대됨에따라, 파생금융상품을이용한조세회피가능성도증가하고있다. 

국제조세회피및 탈세가얼마나심각한것인지에대해서는단지탈세의가능성만을지적

하기보다는실제조세회피및 탈세규모등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겠지만, 이에대해서는

우리나라는물론이고외국에서도정확히알려진것이별로없다. 

최근에는자본거래가양적으로확대되고있을뿐 아니라, 자본거래가용이해지고형태도 다양화

되고있다. 특히외환자유화에따라국제자본거래가용이해지면서, 국제조세회피및 탈세에대

한우려도커지고있다.

1) 해외직접투자 중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의 비중은 1 9 9 8년까지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9년에3.8%, 2000년에

3 6 . 7 %를기록하였다. 자세한내용은안종석, 「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증가와대응방안」, 『재정포럼』, 2001.5월호참조.



3 6 2 0 0 3년5월호

현
안
분
석
( 3 )

3. 국제조세회피및 탈세의 문제점

국제조세회피및 탈세가문제가되는것은그것이여러가지측면에서심각한부작용을초

래할 수 있기때문이다. 물론조세회피및 탈세는국제적차원에서발생할때만심각한문제

를 초래하는것은아니다. 과세의형평성이저해되고, 자원배분에서도비효율이발생하게되

는 문제는국내에서의조세회피및 탈세에서도발생하는문제다. 그러나하나의조세제도와

과세당국에의해통제를받지않는국제 자본거래의경우, 그러한문제가더심각하게발생할

수있다. 국제자본거래에대해서만세부담을회피하는것이가능해지면, 자본은세전수익성

여부와는무관하게조세회피가용이한부문에과도하게집중될가능성이있다. 어떤학술연

구는조세회피로인해한국가의자본은전부다른 국가에투자되고, 그국가에는외국인만이

투자하는capital cross-hauling 현상의가능성을지적하기도하였다. 비록이러한극단적인

경우는아니라하더라도, 조세회피를목적으로한 과도한국제투자는여러가지문제를초래

할수 있다. 국내에서자본이유출되는것과동일한정도로외국으로부터자본이유입되지않

을경우, 국내의자본투자가부족해져경제전체의생산이줄어들수도있다. 

국제 조세회피가 팽배하게 되어 적정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 그로 인해

공공재공급이적정수준보다낮아져사회적 효용수준이하락할수도있다. 비록그런경우

는 발생하지않는다하더라도, 일정한수준의세수를유지하기위해서는국내에머무는생산

요소에대한세금의인상이불가피해지고, 이로인해효율성측면에서는물론이고형평성측

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은결과가초래될수 있다. 예를들어, 자본이국제투자등을통해세

부담을회피하는것이용이해지면, 자본에대해서는충분한조세를확보할수 없게되고, 이

에 따라근로소득으로부터더 많은수입을확보해야하며, 그로인해조세의 소득재분배기

능이약화될수도있다. 이러한문제점은국제적인조세경쟁(tax competition)으로인해나

타날수 있는문제점과매우유사하여, 실제로많은문헌은국제조세경쟁과국제조세회피

의부작용을하나의범주에서논의하고있다2 ). 

그리고 국제거래 또는 국제거래를 위장한 행위가 국내에서의 탈세방지 대책을 피해가는

2) 엄격하게는조세경쟁의문제와국제조세회피문제는 전혀다른상황에서 발생하는측면이 있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 있다.

전형적인국제조세경쟁은기본적으로각국이원천지국과세원칙(source principle)을적용하는경우에만발생한다. 그러나원

천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한 조세회피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조세회피가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지국 과세원칙

(residence principle)이적용되는경우이다. 반면, 가장일반적이고단순화된모형을상정하는경우, 거주지국과세원칙이적

용되는한조세경쟁은발생하지않는다. 현실의조세제도는거주지국과세원칙측면과원천지국과세원칙측면이혼재되어있

기때문에, 두가지현상이동시에발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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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활용되는문제도발생할수 있다. 가장흔한예로는정당한과세없이얻은현금수

입을외국으로부터수령한자금으로처리하는방법이다. 국내에서의조세회피가어려워지면

서, 조세피난처를이용하여이를회피하는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향후상속세

회피가어려운 상황으로변화되면서, 조세피난처에서유령회사(paper company) 설립하여

상속세를변칙적으로회피하는수단이등장할수도있다. 뿐만아니라, 국제거래를통한계

열사간부당지원, 비자금조성, 자금세탁등 경제정의실현에장애가되는많은문제들이국

제 조세회피및 탈세와무관하지않은상황에서발생할수 있다. 또한, 조세회피라는비생산

적인행위자체에자원이낭비되는문제도있다. 

국제 조세회피는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 조세회피

및 탈세가 팽배하고 그로인해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심각한 경우에는, 자본통제를

하는것이국가경제를위해더 바람직한상황이될 수도있다. 따라서자본시장개방의이익

을 향유하되, 조세의형평성과조세정의를유지하면서자원이 효율적으로배분되도록하기

위해서는국제조세회피및 탈세를방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4. 정책대응방안개요

국제조세회피및 탈세를방지하기위해서는다각적인정책대응이필요하지만, 크게다음

과 같이두 가지측면에서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의관련제도를적절히 정비하는것이

다. 그러나제도정비를통해불법적인탈세행위까지방지할수 있는것은아니다. 즉제도적

인 기반을 갖추는 것은국제조세회피및 탈세를 방지하기위한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과세정보를확보하고세무조사등의정책수단을활용하는방법도중요성

을 갖는다. 즉세무조사를효과적으로할 수 있는조세행정체계를마련하면서, 국내에서의

노력은물론이고외국과의과세정보교환등을통해과세정보를효과적으로확보하는것이

다. 

우리나라의정책대응을이러한두 가지측면에서각각평가해보면, 전자의측면에서는대

과세의형평성이저해되고, 자원배분에서도비효율이발생하게되는문제는국내에서의조세회피

및 탈세에서도발생하는문제다. 그러나하나의조세제도와과세당국에의해통제를받지않는국

제자본거래의경우, 그러한문제가더심각하게발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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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적절히대응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관련제도의정비에있어서는, 1995년에‘국

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동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며, 현재는

OECD 국가들에서일반적으로활용하고있는제도의대부분이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형

태로마련되어있다. 비록아직추가적으로도입될 제도가있을수 있지만3 ), 제도정비와관

련된자세한내용은본고에서는다루지않는다4 ). 제도적측면중에서는단지과세정보교환

과 관련된것만을언급하고, 본고의대부분은국제적탈세에대한대응에있어서의조세행정

측면에대해다루기로한다. 

관련제도정비측면에서의성과와 비교해보면, 국제조세행정측면에서의대응에서는다

소 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가장큰 이유는우리나라에서정책환경이너무나빨리변화

되었기때문일것이다. 최근1 0여년간에국제자본거래는크게증가하였으며, 특히외환위

기 이후에는더욱가속화되었다. 그리고외환위기이후에국제자본거래가양적으로확대된

것만이 아니라, 형태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세무당국에서도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노력을하였지만, 그러한노력이정책환경이급변하는정도를 따라잡지못하고있다

고할 수 있다. 선진적인조세제도를도입하는것은단시간내에이루어질수 있지만, 실제로

적절한조세행정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에는더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일반적인

경험이적용되는경우라할수 있다. 

국제적탈세와관련하여제기되는국세행정대응은대내적인정책대응과대외적인정책대

응의두 측면으로나누어생각할수 있다. 본고의제Ⅲ절에서는대내적인정책대응, 즉주로

국제조세세무조사에대해논의하기로한다. 엄격하게는대내적대응에는 세무조사만이아

니라, 국제자본거래와관련하여과세정보를확보하기위해국내에서노력하는것도포함되

지만, 본고에서는이에대한논의는 생략한다. 제Ⅳ절에서는대외적인정책대응, 즉조세행

정에서의국제조세공조, 특히과세정보교환에대해논의하기로한다. 

Ⅲ. 국제적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 강화

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조세행정이변화되는경제환경에서탈세방지를위해적절히 대응

3) 예를들어, 안종석( 2 0 0 1 )에서이미주장된바와같이, OECD 국가들이보편적으로도입하고있는FIF 제도가아직우리나라에

서도입되어있지않은점등을들수있다. 

4) 관련제도의정비에대한논의에는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세피난처(tax heaven),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등매우

다양한행위및제도에대한논의가포함되며, 본고에서그러한논의를모두포함하기에는한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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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는지, 향후개선할점은무엇인지간단히살펴보기로한다. 

탈세에 관한일반적인 이론에서는탈세의 정도는 탈세행위가적발될 확률과 적발될 경우

의 처벌강도에의해결정된다고설명하고있다. 탈세행위가적발될확률은과세당국이사전

적으로확보할수 있는과세정보의양과사후적인세무조사의정도에 따라달라질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 과세정보파악에 한계가 있는국제적 자본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후적

세무조사는더욱중요한의미를갖는다. 

세무조사의효과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세무조사에투입되는인력의규모와인적자원

의 질이다. 국제조세조사업무에투입되는인적자원의질적인측면은평가가어렵다하더라

도, 양적인측면은비교적쉽게관찰할수 있다. 현재국제조세업무와관련된조직으로는본

청(국단위), 서울청( 1개과), 타지방청(계단위)이있다. 그러나본청업무는 대부분 정책적

인 것이며, 서울청을제외한 다른지방청에서는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대부분의조사는서울지방국세청에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인데, 이를담당하는

인력은1 9 9 9년 이후현재까지약6 0명 선으로유지되고있다. 

구체적인업무분석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 현재의6 0여명의인력이적절한규모인

지를판단하기는어렵다. 그러나한 가지명백하게관찰할수 있는것은세무조사인력은수

년째변화되지않고있는반면, 세무조사대상이될수 있는기업이나개인의수는빠른속도

로 증가하여왔다는점이다. 국내외국법인의수는1 9 9 8년에8 6 1개에서1 9 9 9년에는1 , 0 6 3

개, 2000년에는1 , 1 4 7개, 2001년에는1 , 1 7 9개로꾸준히 증가하여왔다. 내국기업의해외

현지법인및 해외지사의수도1 9 9 8년에11 , 0 9 2개에서1 9 9 9년에는1 2 , 2 6 1개, 2000년에는

1 4 , 4 0 4개, 2001년에는1 6 , 2 5 9개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그리고자본투자( p o r t f o l i o

investment) 역시크게확대되었다. 뿐만아니라자본시장의자유화, 외환자유화등으로인

해내국인의국제적탈세가능성이크게확대되었다. 

비록업무에대한수요를정확하게반영하는것은아니지만, 실제국제거래관련조사실적

도 크게증가하고있는것을알 수 있다. 2000년에는2 5 9건에이르던국제조세분야조사실

적이2 0 0 2년에는4 4 1건으로증가하였다. 

탈세행위가적발될확률은과세당국이사전적으로확보할 수 있는과세정보의양과사후적인세

무조사의정도에따라달라질수 있다. 따라서사전적과세정보파악에한계가있는국제적자본

거래의특성을감안할때, 사후적세무조사는더욱중요한의미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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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9년의시점에서적정한인원이배정되었다고가정한다면, 이후증가하는업무량에비

해 인력이 적절히 조정되지 못하였다고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도본청 등에서

조세회피혐의로 확정한 기업에대한지방청에서의조사미결이점점누증되고있는상황임

을지적하고있다. 

국세청의홍보자료에서는1 9 9 9년 이후2 0 0 2년 3월까지3 5 3명의국제조세전문인력을양

성한것으로 발표하는 등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실제로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이수한이들중에도상당수는국제조사분야업무외의다른업무를수행하고있

는등 인력활용에서한계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점을볼 때, 국제조세조사업무가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 있도록적절한인력배치

를 하는것이필요하다. 그방법으로는서울청에인력을보강하는방법, 또는지방청의국제

조사기능을활성화하는방법이있을수 있다. 그러나국제조세조사업무에대한실무경험이

충분히축적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 각지방청에서그러한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에

는 적어도당분간은한계가있을것이다. 따라서실제조사업무대부분이수행되는서울청의

국제조세인력을업무수요를감안하여적절히조정하는것이현실적인방법이될것이다.

그리고 국제조세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만이 아니라 인적자원의 질도 중요하

다. 특히향후에는파생금융상품을이용한탈세가확대되는등 국제조세회피및 탈세의형

태가더 복잡해질것이며, 외국세무당국과의효과적인공조도 더욱중요성을가지게될 것

이다. 이러한여건의변화로인해, 효과적업무수행을위해서는더 높은전문성이요구될것

이다. 그런데, 순환보직및 획일적급여등 현행인사관리체계로서는향후변화되는상황에

적절히대응할수 있는전문인력을확보함에있어한계가있을것이다. 국세청내에서국제

조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내 전문직군을신설하고, 직군별로별도의수당체계를만드는등 인사관리및 급

여체계개편을심각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Ⅳ. 조세행정의국제공조 논의와 정책방향

국제조세회피및 탈세문제는 한 국가내에서의문제와는달리해당국가의자체적 노력

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국가간공조를통해그것을 방지하는것이중

요하다. 본절에서는이러한측면, 즉조세행정에서의국제공조문제에대한최근의국제사회

에서의논의동향을소개하고우리나라에서의정책방향에대해논의한다. 조세행정에서의국



재정포럼 4 1

국제적탈세방지를위한정책방향▶▶

제공조에는 과세정보 교환, 공동세무조사, 징세공조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주로

가장기초적이고중요한문제인과세정보교환에대해논의한다. 

1. OECD에서의논의

국제조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논의가 가장활발하게 이루어지는곳은 O E C D이다.

국제조세회피에대한O E C D에서의논의는그것이단지OECD 회원국만을대상으로하지

않는다는점에서다소특이성을갖는다. 비회원국들이참여하지않는한 조세회피방지대책

의 실효성이약해지는사안의특수성으로인해, 이문제에있어서는다른비회원국들까지도

논의에참여시키는등 논의가매우적극적으로전개되고있다. 특히조세피난처문제에있어

서는1 9 9 8년 이후매우적극적으로논의가진행되어왔고, OECD가조세피난처에대해간

접적압력을행사하는등매우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OECD 내에서국제조세회피에대한논의는주로C FA (재정위원회,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산하의 작업반인 W P 8과 유해조세경쟁특별작업반(Forum on Harmful Ta x

c o m p e t i t i o n )에서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외에도WP1, WP2, WP6, WP9 등다

른작업반에서도이와관련된논의가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5 ).

과세정보교환과관련하여서는WP8 산하에별도의T I E S라는별도의小작업반을만들어

기술적 문제등을논의하고있다. 국제조세공조와 관련하여O E C D에서논의되는 주요사

항으로는과세정보교환, 징세협조, 자금세탁방지와의연계문제등이있다. 

과세정보교환에대한논의는회원국중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

국세청내에서국제조세전문인력을양성하고효과적으로유지하는것을장기적으로가능하게하

기 위해서는세무공무원내 전문직군을신설하고, 직군별로별도의수당체계를만드는등 인사관

리및급여체계개편을심각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5) WP9 산하의“소비세국제공조소그룹(steering group of WP 9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nsumption tax)에서도이

와관련된논의가있었으나 2 0 0 1년에T I E S와의통합이결정되었다. WP1은주로W P 8의의견을반영하여, 이내용을모델조

세협약(OECD model tax convetion)의문구로포함하는등의역할을수행한다. 자금세탁및조세관련범죄와관련된사안들

에대해서는Joint CFA/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meeting에서논의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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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 영국, 미국의1 9개 회원국을중심으로하여전개되고있으며, 우리나라는소극적으로

참여하고있는실정이다. 사안별로국가간에다소의의견차이는있으나, 스위스등 극히일

부를제외한 대부분회원국은기본적으로과세정보의교환이 중요하다는동일한인식에 기

초하고있다할 수 있다6 ). 

과세정보교환을담보할수 있는수단으로서과세정보교환협약이중요성을갖는다. 이러

한 협약은 양자간(bilateral) 협약또는 다자간(multilateral) 협약의형태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OECD 회원국들은과세정보 교환이 양자간 협약으로 이루어지는것을 선호하고

있다. 

과세정보교환에 있어, 교환되는과세정보의범위가 중요한 사안중의하나다. 기존의모

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의제2 6조(과세정보 교환관련 조항)에서는 과세정보

의 교환및 활용범위를동 조약제2조의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으며, 이에따르면주로국

세만이과세정보교환의 대상에해당된다. 그러나2 0 0 0년에W P 8의 검토의견을수용하여,

W P 1에서 모든 조세가 정보교환 대상이 되도록 모델조세조약의제2 6조 조문을 수정한 바

있다. 즉국세만이아니라지방세까지도교환되는과세정보의범위에포함되는것이향후조

세조약의국제적전형이되는것이다. 

O E C D에서는자동적인정보교환을강화하기위해‘과세목적정보의 자동교환에관한양

해각서 모범안(A mode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utomatic Exchange for

Tax Purpose)’을 마련한바 있는데, 동모범안에는교환되는정보의범위에금융거래에관

한 정보등도포함되어있다. 조세범칙사건에대해서는2 0 0 4년 1월1일부터, 일반조세사건

의 경우에는2 0 0 6년 1월 1일부터정보교환을하도록되어있다. 2002년4월1 8일에는 조

세피난처와의과세정보교환을위해‘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약표준안(Model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을 발표한바 있는데, 동표준안에는양

자간협약및 다자간협약형식이모두포함되어있다. 

자동적 정보교환에 따른 정보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의활용을확대하는방안도 논의되었다. OECD는과세정보활용의

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는납세자번호의활용방안을이미1 9 9 7

년에권고한바 있다. 회원국정부는비거주자에대해그들의거주지국납세자번호를제출하

6) 스위스는조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국제공조에있어, 원천징수가대안이될수있다고주장하는등다른회원국과큰입장

차이를보이고있다. 다른회원국들의반대로인해, 스위스의입장은O E C D에서의논의방향에잘반영되지않고있으며, 소수

의견으로기록되고있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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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요구할것, 그리고개인납세자번호를발급하지않는회원국들도, 외국에투자하는납

세자들에대해서는특별납세자번호를발급할것 등이다. 정보교환의효과성제고를위한기

술적측면에서는표준화된마그네틱형식(Revised Standard Magnetic Format)을사용할

것을1 9 9 7년에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원래1 9 9 2년에마련된 SMF 양식에그 이후활용

경험을반영하여마련한것이다. 자동적정보교환과관련된기술적 측면에대해WP8 산하

의 TIES group에서지속적으로논의중인데, xml 방식으로정보를전달하는방안등이검토

되고있다. 

2. 우리나라현황과 정책대응

과세정보교환에있어서의정책대응에대한평가는국내제도및 기타여건이과세정보교

환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 있도록되어있는가하는측면과실제로과세정보교환이효과

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하는두 가지측면으로나누어볼수 있다. 

과세정보교환을위한제도측면에서는, 외국세무당국에과세정보를제공하는것을국내

제도가허용하는가하는점이중요하다. 어떤국가가요청하는자료를우리나라가제공할수

없는경우, 상호주의로인해우리나라도해당국으로부터자료를제공받기어려운문제가발

생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있어, 우리나라의제도는 얼마전까지만해도다소문제가 있었

다. 1995년에‘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제3 1조에는 외국에 과세정

보를제공할수 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과세정보의중요한부

분이금융관련정보인데,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에는금융정보를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외국의과세당국은명확하게명시되어있지는않다. 따라서실제로외국의세무당

국에금융정보를제공하는것이합법적인지가명확하지않은문제가있었다. 이문제를해결

하기위해서는‘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조

항을개정할필요가있는데, 2002년세법개정에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해당조항을

개정함으로써해결되었다. 따라서현재는 외국세무당국과의과세정보교환과 관련하여국

과세정보교환을담보할수 있는수단으로서과세정보교환협약이중요성을갖는다. 이러한협약

은 양자간(bilateral) 협약 또는 다자간(multilateral) 협약의형태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과세정보교환이양자간협약으로이루어지는것을 선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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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제도는문제가없다고할 수 있다. 기술적측면에서도우리나라과세정보전산화및 국

내 정보기술이어느 정도수준에 달하고 있어, 과세정보의제공과 관련하여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그리고 기술적으로문제가 없다하더라도과세정보 교환이 반드시 효

과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실제로는기존조세조약, 또는별도의협약을 통해과세

정보교환이실제로담보될수 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 이점에서는우리나라의

상황은아직충분히 만족스러운수준은 아니다. 예를들어, 최근에우리나라의입장에서조

세피난처로서새로운중요성을갖게된 말레이시아의라부안( l a b u a n )과 관련하여서는현재

우리나라는과세정보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

과세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조세피난처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와 대다수

OECD 회원국들간에견해차이가있는부분이있다. 대부분OECD 국가들은O E C 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3 5개 조세피난처 국가 등 전통적인 조세피난처(tax heaven) 국가들에

대해서만관심을 가지는반면7 ), 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이들3 5개 국가들외에도 말레이시

아, 홍콩, 싱가포르등 부분적으로조세피난처성격을갖는국가들이매우중요한의미를갖

는다. 이미우리나라의정책실무자들은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OECD 회의등에서 그러

한 내용을지적하고홍콩, 싱가포르등과관련된문제를검토하는소그룹(contact group)에

도 적극적으로참여하기로한 바 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만으로우리가 원하는성과를충

분히거둘수 있는지는의문시되는부분도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필요한 국가들로부터과세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기 위한전략에 대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이 문제는 다자간협약이바람직한접근방법이라할

수 있다. 국가간 투자가 쌍방간 대칭적인 경우에는 양자간 협약도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inward FDI) 대상국과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의대상국이

불일치하는경우에는양자간협약의추진이어려울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적인상황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OECD 회원국들이국가간 과세정보교환에 있어다자간

접근보다는양자간접근을선호하고있는것이국제사회의현실이며, 따라서다자간협약이

7) Andorra,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uba, Commonwealth of the Bahamas,  Bahrain, Barbados, Belize, British

Virgin Islands, Cook Islands, The Commonwealth of Dominica, Gibraltar, Grenada, Guernsey/Sark/Alderney, Isle of

Man, Jersey, Liberia,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The Republic of the Maldives,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The Principality of Monaco, Montserrat, The Republic of Nauru, Netherlands Antilles, Niue, Panama, Samoa,

The Republic of the Seychelles, St Lucia, The Federation of St. Christopher &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onga, Turks & Caicos, US Virgin Islands, The Republic of Vanu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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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시일내에성사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이 문제가단지회원

국 간의문제가 아니라 OECD 비회원국까지포함하는문제라는점을감안하면, 다자간협

약이근시일내에체결될가능성은더욱희박하다할것이다. 

뿐만아니라, OECD에서의공동대응에있어서조차우리나라의관심대상이 되는국가와

다수OECD 국가들의관심대상이되는국가들이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비록O E C D

에서의 적극적인의견및 참여를 통해, OECD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

에 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 없지만, 그것만으로충분한효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장담하

기는어렵다. 이러한현실적 여건을감안하면, 우리나라기업의진출이활발한 국가를중심

으로과세정보교환에관한양자간 협약을추진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한편, 과세정보교

환을위한다각적인노력의필요성에대해소수의실무진만이아닌좀 더 많은사람들의인

식과지원도필요하다.

Ⅴ. 요약및 결론

우리나라에서도자본시장개방의진전및 자유화에따라, 국제조세회피및 탈세가심각한

문제로대두되고있다. 국제조세회피및탈세는 많은부작용을초래할수 있기때문에, 그것

을 방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지난수년간 우리나라는국제조세분야의제도를정비하

기 위하여많은노력을하였으며, 국제조세회피방지와관련하여서도제도정비는어느정

도 이루어진상태라할 수 있다. 물론현행제도의미비점등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제도못지않게중요한것이조세행정인데, 현행조세행정에서는아직도개선될여

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현행국세행정은국제적탈세를방지하기위한효과적인세무조사

를 할 수 있는충분한역량을발휘하지못하고있으며, 국제조세조사인력의규모등에대한

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장기적으로국제조세조사전문인력을양성하고유

지하기위해서는국세청의현행인사관리및 급여체계에대한근본적인개편을검토할필요

O E C D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없다. 우리나라기

업의진출이활발한국가를중심으로과세정보교환에관한양자간협약을추진하려는노력도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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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있다. 

세무조사만으로는국제적 탈세를 방지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효율적이지

않을것이다. 탈세의동기를 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는과세당국이과세정보를적절히

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다. 따라서외국세무당국과의공조, 특히과세정보교환이 매우중

요하다. 현재우리나라는말레이시아의라부안과 같이우리나라와관련된 주요조세피난처

로부터과세정보를제공받지못하는문제가있다. 조세피난처에대한대응은국제적으로다

자간논의로추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이에상당한제약이있다. 따라서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해당국가와 양자간에

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도필요하다. 



정책토론리포트
농촌주택취득에대한 양도소득세감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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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취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방안

■ 주 제 : 농촌주택 취득에대한양도소득세

감면방안

■ 일 시 : 2003. 4. 29(화) 14:00~17:00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1 0층 대강당

■ 진행순서

- 14:00~14:10  개회인사

송대희한국조세연구원원장

- 14:10~16:40  주제발표및토론

- 16:40~17:00  객석토론및종합정리

■ 사회자 : 김동건 서울대교수

■ 발표자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 강연욱 한나라당수석전문위원

김정렬 자유민주연합전문위원

김정수 새천년민주당수석전문위원

박정수 경실련재정세제위원장

김한기 행정자치부서기관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이종규 재정경제부재산소비세심의관

최도일 농림부농촌개발국장

박용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본원고는 2 0 0 3년4월 2 9일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농촌주택취득에대한양도소득세 감면방안에 관한공청회」의주제발표및토론요약

입니다. 주제발표의전문은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 w w w . k i p f . r e . k 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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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취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방안

1. 도시화및 인구이동에따른농촌경제 공동화

□ 한 나라의산업화와도시화의추세는경제발

전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으로부터의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지역 공동

화 현상은 사회기반의 붕괴에 대한 우려로

까지이어지고있음.

○ 통계청의「2 0 0 2년 인구이동통계결과」에 의

하면,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전입-전출)이

2 1만명에달하여전년대비5 4 %가 증가하였

으며, 10∼3 0세의청년층이8 2 %에 달해농

촌지역거주인구의고령화를심화시킴.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경제개발이시작된6 0년대의40% 수준에서

2 0 0 1년 면적기준 16.1%, 인구기준8 8 . 7 %

수준으로, 도시지역의 단위면적당 인구조밀

도가비도시지역에비해4 0배 정도에달함.

○ 지역별 도시화율을 살펴 보면 수도권 9 5 %

수준에서 충청남도의 58% 수준까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지역 인구밀도

측면에서도 전라남도의 11 . 5배에서 수도권

의 4 0배까지큰 차이를보임. 

2. 농촌주택양도세 과세특례방안

가. 추진배경및현행과세제도

□ 현행 세법상의 이농·상속·귀농주택에 대

한 양도세 과세제도는‘연고가 있는’농어

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의 소유요건만 만족시키면 비

과세됨.

○ 여기서의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제외) 또는면 지역에

소재하면서, 

○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배우자

의 본적이 있는 지역이거나, 남편과 아내의

부·모·조부모·장인·장모 등이 살고 있

는 등의 연고성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사

실이 있어야 농촌주택만을 1세대 1주택 계

산시주택으로보지않음.

□ 따라서, 현재추진검토중인농촌주택양도세

특례방안은‘연고권 없는’농촌지역에 소재

하는주택을구입하는경우라하더라도, 향후

도시지역소재주택처분(양도)시농촌주택을

당해 세대구성원이 전국에 소유한 주택으로

계산( c o u n t )하지 않도록 특례를 만들어, 도

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세비과세혜택을유지토록한다는것임.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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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현행제도하에서농촌주택을추가로구

입할 경우 기존 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받게 됨에

따른불이익을제거함으로써, 도시민의농촌

지역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임.  

나. 농어촌주택양도세과세특례방안의성격

□ 농촌주택을단순히일정한지리적범위내에

소재하는 특정 유형의 주택(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라고 지리적 및 물리적 개념

으로정의할경우, 동조치는‘특정자산취득

행위에 대한 과세우대조치(preferential tax

t r e a t m e n t )’라는기본성격을가짐. 

○ 다만, 특이한 점은 취득자산 그 자체로부터

의 수익률이 아닌 취득자의 타 자산처분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조세지

원임. 

○ 또한, 기존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뿐만 아

니라, 주택을 신축·증·개축 하는 등의 고

정자본을 창출하는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까

지도포함할것인지는검토대상임. 

다. 정책대안들

<대안1 >

○ 2 0 0 2년 1 0월 1 4일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

법률안으로 의원발의된 안은 국내에 1주택

을 소유한1세대가, 

① [대상지역] 수도권과광역시를제외한면

지역에소재하는,

② [적용규모] 대지면적이6 6 0㎡( 2 0 0평) 미

만이고주택의연면적이1 5 0㎡( 4 5평) 미

만이며 양도가액(건물·대지 실지거래가

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③ [취득시한및 요건] 일정시한( 2 0 0 7년 1 2

월 3 1일까지) 내에추가취득하여3년이

상보유한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수 있는특례규정을신설하는것임.

<대안2 >

○ 농촌지역외의지역(이하‘도시지역’)에 무

주택또는1주택을소유한세대가, 

① [대상지역] 수도권과광역시외의면지역

중 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양도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등을 제외한 지

역에소재하는,

② [적용규모] 대지면적이6 6 0㎡( 2 0 0평) 미

만이고(주택의연면적이11 6㎡( 3 5평) 미

만이며) 양도가액(건물·대지 기준시가)

의 합계액이5천만원을초과하지않는단

독주택을, 

③ [취득시한및 요건] 일정시한( 2 0 0 5년 1 2

월 3 1일까지) 내에신규취득하여5년이

상보유한이후 양도하는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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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 국내에

1세대1주택소유자로보아양도소득세를비

과세할수있는특례규정을신설하는것임.

3. 관련쟁점사항

□ (질문1): 취득하는 농촌주택이 소재하는 지

역적 범위를‘수도권과광역시를 제외한 면

지역’이라는행정구역적기본대상지역을정

하고, 여기에‘어느 정도의’제외지역을 설

정할것인가?

□ (질문2): 양도세 특례적용 대상자를 농촌주

택을취득하는모든사람으로할 것인지, 도

시거주자로대상범위를제한할것인지?

□ (질문2-1): 시행시점기준무주택자또는국

내에1주택을 소유한 자 등 1세대 1주택 이

하 소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도시지역 거주

자로 제한할 것인지? 농촌거주자도 포함할

것인지?

□ (질문3): 취득하는농촌주택을 이상에서 논

의한농촌지역내 모든주택으로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유형 중 APT 등 공동주택을 제

한한단독주택에국한시킬것인지?

□ (질문3-1): 규모에대한제한없이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물리적및 경제적 가

치 기준으로제한할것인지?

□ (질문3-2): 이미건축되어 있는‘기존 농촌

주택’취득에 한정할 것인지, 택지 확보 후

‘신축하는’또는‘증·개축하는농촌주택’도

포함할것인지?

□ (기타): 한시적 운용의 기간 범위( 5년 또는

3년)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촌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 (예, 3년 또는 5년)보유의무 부과

문제.

4. 최근토지거래시장동향및 효과예측

□ 2 0 0 2년의 전국 군지역 평균 지가상승률

3 . 2 %를 초과하여 지가상승이 있었던 도는

강원도 5개군(홍천·횡성·정선·양구·고

성), 충북 1개군(청원), 충남 1개군(태안) ,

전남 1개군(무안), 경북 1개군(봉화), 제주

2개군(북제주·남제주)임.

□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의한 별장이나 전원주

택 등 부분활용 목적으로 구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높다고예상되는지역은, 

○ 서울로이어지는주요고속도로및 기간국도

변의 강원·충청 일부지역과 제주도가 중심

이 될 것이고, 

○ 농림·준농림지역내 전·답·대 지목의 토

지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교통편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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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인근지역지가상승률이차별화될것임.

○ 이미이들지역의지가변동및거래동향은 타

지역과차별화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음.

□ 농촌주택취득에대한양도세감면조치는투

자자가전원주택용등 부분활용을하는소비

적 동기 이외에도 투자적 측면을 고려할 것

이므로,

○ 농촌주택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

지들에대해정도의문제이지가격상승을유

발할수밖에없고, 

○ 동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감

수할수밖에없음.

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의 장기적

개편방향

가. 현황및문제점

□ 주택으로부터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조

세 혜택을 부여하는근본이유는, ‘자가점유

자의거주주택이전시대체취득의경우에실

현된자본이득이재투자된다’는 특징에기초

하여 실현주의 과세원칙(realization

principle)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이연

(deferral) 또는경감( r e l i e f )을하는 것임.

□ 현행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는

이러한취지를구현할수 있는기준과세제도

(baseline taxation)로서실효성, 형평성, 효

율성, 단순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지니고있음.

○ 거주요건을보지 않고 3년 소유 요건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주거라는 소비

의사결정과 소유라는 투자의사결정을 이원

화하도록유도하여, 자가거주주택비율이점

차 하락하는등 주택정책당국의정책실효성

에기여하지못함.

○ 비과세혜택이일부부인되는고가주택을제

외하고는, 1세대1주택 소유자들의 발생 및

실현된 양도차익의 규모가 주택의 질·면

적·위치·교통·주거환경에 따라 큰 차이

가 있음에도 주택 한 채라는 물리적 기준으

로 동일하게 비과세하여 형평성( e q u i t y )의

문제가발생함.

○ 양도차익이 많을 주택은 양도시점을 인위적

으로지연하고그 외의소유주택은양도시점

에서의비과세자격을유지하기위해처분을

앞당기는 등,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낳아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저하

시킴. 

나. 장기적개선방향

□ 실질적인다주택보유시대를맞아, 주택에대

한 양도소득세제를 主居住住宅(primary or

main residence)에국한한조세지원제도로대

체하는방안이외에는궁극적인대안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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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의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제도를유

지하면서수많은주택시장활성화대책의일

환으로시행한신규주택구입관련특례제도,

상속·이농·귀농, 그리고재건축과관련특

례규정,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오피스텔 등에

따라 사실상으로는 다주택 보유자이면서 형

식적으로는1세대1주택자인경우가 점증하

고있음.

○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주 거주주택을 취

득 후 일정기간 내에 선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보유및 거주기간요건만족후 해당주

택의 처분으로부터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서만 양도세의 ① 100% 세액감면, ②연간

일정액 소득공제, ③ 과세양도익 산입비율

조정등의과세방법을사용할수있음. 

□ 또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제가 실효성을 회

복하기위해서는, 현행의기준시가적용과세

원칙에서 실거래가액 적용 과세원칙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것임.

○ 연간2 7 5만 이동가구중 해당대상으로추정

되는연간최대1 5 0만 가구에대해서만일정

시점 이후 취득분에 대해 취득가액 확인과

함께조세감면신청을받는방식을고려할수

있음.

6. 결론

□ 현재 검토중인 농촌주택 구입자에 대한 1세

대 1주택양도세비과세특례적용방안은, 

○ 해당 농촌주택 그 자체에 대한 세후 투자수

익률을높여주는것이아니라예상되는투자

자들의도시지역소재주택투자수익률에영

향을받지않도록 하여, 농촌주택구입을 촉

진하고이에따라지방경제의활성화를달성

하자는것임.

□ 정책실효성을높이면서부작용을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주택유형 및 규모·취

득자범위등을 적절히선정하여야할것임.

○ 정책당국은어느정도한계농지및 농촌택지

가격 상승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소위‘투

기’를 우려할 정도로 급등하지 않도록 세밀

조정(fine tuning)한다는 것은 농촌지역별

택지시장의 수급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니터

링하면서시장개입을할 수 있는정책수단이

있어야함.

○ 범위설정의기준으로서, 정책실효성뿐만아

니라 세제의 안정성·형평성과 세무행정을

위한 객관성·단순성·일관성 등이 감안되

어 여러가지 판정시점 기준들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이와 수반하여 필수적으로 대상예정지역 내

의 용도전환, 지목변경, 그리고 토지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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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각종규제조치가완화되지않는한, 

○ 특정자산(주거용건물및 부속토지)의가격

상승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저활용 상

태를 지속하는 단순 소유주 변경에 그칠 가

능성이높음.

○ 기본적으로 생산이든 소비든 경제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가 설계되면서, 사

람(人)이해당지역에가게되어야농촌경제

활성화의시발점이되는데,

○ 자녀교육및 일자리에대한문제가해결되지

않고는 농촌지역으로의 상시거주인구 증가

를 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기대할수없음. 

□ 동 과세특례조치 도입에 그치지 말고, 장기

적으로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현행근간

인‘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주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로 개편

하는작업이진행되어야할것임.

양도소득세감면대상지역범위재고해야

강연욱 / 한나라당수석전문위원

작년까지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특

례제도도입에소극적자세를보이던재경부가올

해 들어적극적인자세를 보이는 것은심각한 우

리 농촌문제를고려할 때 매우다행스런일로생

각된다. 하루빨리구체적방안이확정되어어려운

농촌문제를해결하는데 다소나마도움이되도록

해야한다는것이우리한나라당의기본입장이다.

우리당에서는실효성을제고하고부동산투기등

예상되는부작용을최소화할수 있는정책대안에

대해폭넓게의견수렴을하고있으나아직결론을

내지못한상황에있다. 따라서본인의개인적소

견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논의되고 있

는 2가지대안중 <대안2 >가 투기방지에있어보

다 효율적일것이라판단되어, <대안2 >를 중심으

로 개선점을몇 가지건의하고싶다.

첫째, 양도소득세감면대상지역의범위에서수

도권전체를제외한다는것은형평성측면에서문

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도권지역중에도 연천,

포천, 가평등의낙후지역에는폐가및 공가가상

당수있는데도대상지역의범위에 수도권지역전

체를 제외하게 되는경우, 이들 낙후지역에대한

도시민들의 자본유입을 애초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종합토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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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수도권지역포함시 투기열풍에휩싸일 수

있다는우려때문에수도권을특례적용대상지역

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굳이 이를 제

외하지 않더라도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5천만원

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수도권지역은 위에서

언급한극히일부의낙후지역을제외하고는사실

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지역의 범위에 거의 해

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권지역을 제

외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지역 농촌주택의 투기열

풍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낙후 농촌지역

에의자본유입이라는본 제도의도입목적도달성

될 것으로본다.

둘째, 보유요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싶

다. <대안 2 >의 요건대로라면, 이미 1년 거주, 3

년 보유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1세대가추가적

으로 농촌주택을취득한 경우, 이미 소유한 도시

주택의 비과세요건이 5년간소멸되는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즉 5년을 더 기다려야 도시주택 양

도시비과세혜택이주어지므로이는농촌주택취

득 의사가있는도시민들의수요를위축시키는결

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유요건을장기간으로하는것은정책의실효성

에 문제가있다고본다.

셋째, 현재우리가 직면하고있는부동산 문제,

즉 전 국토의균형적인투자발전이아닌일부지

역에부동산투자가집중되어투기로변질되는문

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법의 전면적

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양도세 체계에

의하면 미등기 전매는 양도차익의 60%, 1년 미

만 보유는 36%, 1년 이상보유는 9∼3 6 %의 세

율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등기전매의 경

우 현행소득세법대로세금을납부하고도4 0 %의

수익을, 그리고1년 미만단기간 보유후 양도한

경우에는60% 이상의수익을 보장받을수 있다.

결국현행양도소득세제도는요즘같은초저금리

시대에부동산만한투자수단이없다는 인식을일

반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미등

기 전매및 부동산 단기간 보유자에 대한양도소

득세환수부분을지금보다대폭확대시키는것 등

을 골자로한 양도소득세제의개편이이루어져야

한다고본다. 

농촌으로의자금유입이자유로와야

김정렬 / 자유민주연합전문위원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 발표자와 토론

에참석한토론자에게감사드린다. 

우리농촌은다수의영세농이증가하고있고농

산물개방등으로농촌의자생적성장에는한계가

있다. 농사를 지을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우

리 농가의현실이다. 발표논문은주택에대한현

행 양도소득세제부터여러가지쟁점사항들을잘

지적했다고생각한다. 

세부적인문제를다루기에앞서몇 가지언급하

고자한다. 지난개발연대이후산업화및 도시화

로 인한농촌공동화현상으로농촌이상당히피폐

해 있는것이사실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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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서는농촌경제활성화에많은노력을 기울

여 왔다. 그러나가구당농가부채는1 9 9 0년에약

2 1 9만원이었던 것이 2 0 0 1년 기준으로 2천여만

원으로급증했다. 현참여정부에서도지역경제개

발을위해여러가지개발을할 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새정부의경제운영방향을보면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유치한다

든가지방대학산학협력여건조성, 지방대학교육

여건개선등 주로산업화에관한것이다. 농촌지

역으로의 지속적인 자금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편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이지만 이제

농촌도 자금유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강조하기위한것임을이해해주기바란다.

본 특례조치에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

만 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면서발표자의쟁점사

항에대한소견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농촌주택의 대상범위에 관한 것이다. 지

역적 범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발표자가

언급한대로기준시점을정하는것이상당히중요

하다고본다. 취득시점과양도시점중취득시점을

기준으로하는것이그나마피해를최소화하는방

안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적용대상거주자의 범

위에관한것이다. 농촌주택추가취득시도시민뿐

만 아니라 농촌민도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사실의원입법의취지는 도시민의자본유입에있

지만농촌을개발하고활성화하는측면에서는도

시민이나농촌민이나차이가없다고본다. 따라서

대상을전체로확대시키는것이형평성문제를해

소시킬수 있는방안이라고생각한다. 셋째, 취득

농촌주택의규모에관한것인데, 대지면적이나주

택연면적, 기준시가 등에 대한 제한은 축소해도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을제대로 추적하

는 것이더중요하다고본다. 넷째, 증·개축에대

한 양도소득세비과세문제는상당히어려운문제

라고 본다. 개인적 견해이지만 농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신축 및

증·개축에대해비과세혜택이 없다면농촌주택

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유인이 없다고 본다.

2 0 0 0년 기준으로약 2 4만호정도가폐가및 공가

인 점을감안하여공가 및 폐가에 대한증·개축

은 우선적으로 비과세에 포함하고 추후 신축 및

증축도포함하는단계적인접근방법을고려해보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섯째, 농촌주택의상시

거주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별장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있어서상당히중요한문제이다. 상시거

주하지않을경우현재지방세법에의해별장으로

간주되어지방세가중과세되고있기때문에실효

세율이상당히증가하게된다. 따라서농촌주택의

추가취득이 가능하려면 의원입법안의 개정과 더

불어지방세법상의별장범위에서농촌주택을제

외하는방안을함께고려해야한다.  

농촌주택의 추가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은 투기우려등 우리가생각하지못하는여러가

지 부작용이있을수 있다. 이러한부작용에대한

검증기간을 갖기 위해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자

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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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취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방안

하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시행해 나가면서보완하더라도우선시행하는것

이 좋지않을까생각된다. 

고소득 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

용될수도

김정수 / 새천년민주당수석전문위원

토론기회를 마련해 준 한국조세연구원에 감사

드린다. 경제발전을이루는과정에서도시화가급

진적으로이루어졌고그 결과도농간격차가커졌

다. 인구의감소, 폐가 및 공가의 증가, 소득기반

확충에도불구하고영세농이증가하고농민의 생

활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노력으로본 연구가이루어졌다고생각한다.

본 논의는 현행양도세제를유지하면서농촌주

택 취득에따른세제상의불이익을제거하는세제

의 도입이라고생각된다. 전반적인방안은발표자

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정책대안중 <대안2 >

는‘도시지역내 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 국내에

1세대1주택소유자로보아양도소득세를비과세

할 수 있는특례규정을신설하는것임’이라고되

어 있는데, 이럴 경우 도시주택 고소득 자산가들

이 농촌주택을선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이고그러다 보면농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

이다. 결국고소득자산가들이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

다. 본제도도입에따른긍정적인효과는현재낙

후된농촌에 도시자본이유입되어주택가격이적

절히상승된다면농촌의 상대적박탈감을해소할

수있는기회가될 것이라고생각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저금리기조이고현금도풍부한

상태이므로혹시고소득자산가및 투기꾼들이부

동산투기를부추길우려가있다. 둘째, 농촌지역

특히, 접근이용이한 강원, 춘천, 제주지역에 수

요가집중되므로타 지역의공동화현상이심화될

우려가있다. 셋째, 농촌만특례를인정해줌으로

써 도시의무주택서민들을고려했을때 과세형평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도시 주민들이

농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반대로농촌거주자가도시주택을취득하는경우

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할수 있는과세형평상의문제및법률문제에

대한보완대책이필요하다고본다.

본 특례조치가실효를 거두려면 현재 농촌주택

이 별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가

중과세되는(취득세 5배 중과세, 재산세 및 종토

세 5% 단일세율로 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주택의활성화 및

농촌의 토지및 주택의 저평가로인한 손실이 보

전될 경우,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우려사항들이

어느 정도 보완된다면 본 제도 도입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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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개축농촌주택에도혜택부여해야

박정수 / 경실련재정세제위원장

관심이 상당히 많은주제라고 생각한다. 주5일

근무제가시작되면서펜션등에대한관심이커지

고 있고대도시에서2시간정도되는지역의전원

주택지가1년사이에약 20% 증가했다는얘기를

들었는데발표에서언급한강원도및 충청도지역

과관련이있는 것 같다. 

제시된 방안만으로확실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

렵겠지만이것이농촌지역활성화대책패키지의

하나의 f a c t o r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려

되는사항에대해서는보완장치를마련하면서단

기적으로는정책의 도입이필요하다고보고이와

함께 장기적인 방향에서 양도소득세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 물론이 특례조치로인해 도시

민의농촌지역투자가 획기적으로촉진될 것인가

라는부분에대한의문이있기는하지만, 펜션및

전원주택에 자본이 유입되더라도 참여정부가 추

진하는정책과더불어 농촌지역의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데기여할수 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본 조치는특정자산취득시타자산처분에세제

우대를제공한다는점에서독특한제도이다. 그러

나지금 토론과정에서논의된것처럼쓰러져가는

공가에대해서만혜택을 주어서는제도의 효과를

달성하기어려운것이다. 따라서주택의신·증·

개축에도혜택을부여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이용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농촌활성화를목적으로한시적으로운용하는

특례조치라면 이용현황을 거주목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대안2 >가 <대안 1 >보

다 진일보한 부분은 있지만, <대안 2 >가 더 나은

대안인가라는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농

촌지역외의지역에 무주택또는1주택을소유한

세대’로 제한하는 것의 실익에 대해서도 의문이

다. 농촌주택이별장으로구분되는문제도해결되

어야하며적용면적 제한도 역시큰 실익이 없다

고 본다. 기준시가를제한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취득시한도, 기본적으로3년이라면이

특례에서만5년으로하는것이실익이없다고본

다. 본조치만으로는한계가있겠지만국토균형발

전의한 패키지로서의미를찾을수있을것이다. 

수요가 늘면가격도 상승하는것은 당연하므로

시나리오별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으면

도움이될 것이라는아쉬움이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결론부

분에서관할지자체가농촌주택지를구입하여지

자체책임하에종합개발한후분양하는방안을제

시하고있는데난개발방지, 해당지역의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것까지정부가맡아야한다는것은논리의

비약이라고생각된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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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별장개념의 재정립 필요

김한기 / 행정자치부서기관(김대영지방세제관대행)

토론자들이 언급한 지방세법상 별장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농촌소재별장의 개념을 고쳐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검토중에 있다. 지방세

법상별장에 해당되면취득세가5배중과되고재

산세와종합토지세가5 %의 최고세율이적용되고

있다. 현재별장중 9 0 %가 면지역에소재하고있

다. 따라서사치풍조와낭비풍조를억제하고자하

는 중과세 제도의입법취지를훼손하지않으면서

농촌경제 활성화와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검토중인바지난 4월 8일부터 1 2

일까지 4일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토론회에서지방세

법상농촌소재별장개념의개정필요성은인정하

였지만 그 범위와 기준등에 관하여 합의되지 못

하여5월1 4일 개최예정인토론회에서논의될예

정이다. 토론회에서농촌소재별장의범위와기준

등이합의되면금년말지방세법개정안에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전반적환경변화를고려한논의필요

이영희 / 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본 방안에대해대부분의토론자들이일단시행

하면서 문제점을 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되는부분을 고친후에도입하는 것이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농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양도소득세 특례

로 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실효성을위해서는기본적인논제를 양도

소득세와관련해서고쳐야할 부분을먼저개진한

후에생각하는것이좋다는것이개인적인생각이

다. 양도소득세특례방안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하는데, 하나는부동산투기억제이고다

른 하나는지역경제활성화이다. 사실이 두 가지

모두를이루기는어렵다고본다. 그렇다면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만으로

되지는않을것으로보기때문에투기억제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에역점을두어논의했으면한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얼마나가능한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생각을갖

고 있고지금까지의토론자들도같은생각을갖고

있는 것 같다. 농촌지역에공동화 현상이 발생하

는 것은사실비농업화로인한것으로 우리가 막

을 수 없는문제이다. 국가전체적인차원에서산

업구조개편등의구체적인정책을같이고려하지

않으면해결하기어렵다. 발표자도언급했듯이사

회적인환경의 변화가지금의 농촌경제가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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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까지의요인이기때문에교육이나직장등이

우선되는 것이지 농촌주택 취득으로 도시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만으로는 미약하다

고 본다. 따라서< 1안>이나 < 2안>과 같이 취득에

매우제한적인안은효과가크지않다고본다. 지

역경제 활성화의 문제는 자본고소득자들이 움직

이지않는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도시에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취득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실효

성을거두기위해서는취득에대한제약조건을과

감하게 완화시키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고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약 93% 정도의 토지가

농지 및 임야이고 공장용지 및 상업용지와 같은

도시적용도로사용되는것은겨우5% 정도밖에

되지않는다. 이런상황에서 현행 양도소득세 제

도로감면혜택을준다는것은 농촌경제활성화라

는목적을달성하는데 문제가있다고본다.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은 발표자

가 자세히 기술했는데, 양도소득세제의가장 큰

문제점은 1가구 1주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 1가구1주택인 자가농촌주택을취득하는경

우에혜택을주자는것인데사실활성화차원에서

는 1주택소유자보다는다주택소유자에게더 많

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좋다고 본다. 양도소득

세 비과세 혜택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주 거주주택에대한비과세 및 소득세 세액

공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런 문제들을

같이검토해야한다고본다.  

양도소득세에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토지투기

가 일어나는근본적인문제인데실거래가로과세

되지않는다는점이다. 실거래가로과세하면1가

구 1주택비과세보다더 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

하며그렇게 된다면지방세와도연결되어취득세

등록세의 과표에 관한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따

라서양도소득세의개편이특례방안의도입에우

선되어야할과제이다. 

전제조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1가구 1주택

으로하는것이아니라거주주택으로하고기준시

가를 실거래가액으로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농

촌주택 취득에 대한적용범위및 주택유형등을

논할수 있다.

농촌주택의 범위는 제약조건이 적을수록 좋으

므로 이 부분은 < 2안>보다는 < 1안>인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주택의 가격이나 평수

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 왜

냐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볼 때, 전원주

택의역할을 하기위해서는보다넓은주택을 선

호할 수 있으므로 평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등을 실거래가액으로거

래하도록 한다면 무리한 주택의 취득은 제한되

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지역의 범위

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도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대부분 사용이 제한되

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유혹적인토지는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시설

및 접근도로가좋지만 그 외 지역은 기반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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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규제의 완화 없이는 제

도의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규제를풀지않으면

토지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모르겠지

만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거리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한농촌주택의 유형도 제

한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특례방안에 찬성

이지만여러부처에서협의를거쳐야하는사안인

만큼 의원입법보다는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충분

한 시간을두고논의를한 후 법안이통과되는것

이 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농촌거주자의주택구입도혜택주어야

이종규 / 재정경제부재산소비세심의관

본 공청회를통해재경부의안을제시하기보다

는 여러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으면서 투기문제

를 발생하지않는방법을모색하고자한다. 본방

안은현행양도세제틀에서단기적으로이러한특

례제도를두면어떤효과가있을것인가를전제로

했다는점을고려해주기바란다.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용대상이 넓어야

한다. 따라서기존주택만포함할것인가신축주택

도 포함할것인가의문제에있어서신축주택도혜

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축주택을포함

할 경우전원주택개발사업자를지원해주는결과

가 될수 있다.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촌거주자도 농촌의 다른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농촌지역으로 도시자본을 유인하는 것이

가장중요

최도일 / 농림부농촌개발국장

세제관련 전문가께서 어려운 농촌문제에 관심

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농촌의어려움이

나 현실은3당에서나온토론자들이많이피력해

주었고다만, 그동안농촌경제를위해많은노력

을 해왔다는 점을말하고자 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한국의 농업관련기반이취약하고농산

물시장자체가좁기때문에조금만생산을늘려도

과잉상태가되고조금만 적게생산되어도수입이

이루어지는상황이다. 결과적으로농촌에돈과사

람이없기때문에 어떻게 하면농촌에 도시의 자

본을끌어들이는가하는것이중요한문제이다. 

농촌활성화를위해여러가지방안이이루어지

고 있다. 농지법을개정해서도시민도1 , 0 0 0㎡이

하의농지를취득할수 있도록하고여러가지농

촌개발사업에도참여하도록하고있다. 이와더불

어 양도소득세감면제도를도입하는식으로 하나

씩 개선하다보면 농촌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조그마한것이라도협조를해주기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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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 <대안 2> 중 가급적이면 <대안 1 >로

합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실효성을보다높일수 있도록 도움을 주

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서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행자부의 지방세 중과세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

었으면한다. 

형평성 문제도같이검토되어야

박용오 / 국세청개인납세국장

실무부서입장에서는<대안1 >에 나타난실지거

래가액2억원을밝혀내기가상당히어렵다. 도시

주택 양도시 농촌에 보유중인 주택의 거래시가

를 조사하는 것은 국세청 인력으로는 어려운 점

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기준시가로 하더라도 기

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접근하도록 계속 끌어

올리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

로 생각한다.

<대안2 >의 경우제외지역을두고있는데, 이는

실효성감소가우려된다. 농촌경제를살리면서투

기를잡을수 있는선에서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또한도시민이농촌주택을구입하는

경우에만혜택을 줄 경우형평성 문제도 같이검

토되어야한다. 현실화시켜서범위를 조정한다면

시행상의어려움도없으면서실효성있는방안이

될 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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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6 3

<조세정책>

1. [독일] 수상, 경제회생을위해“Agenda 2010”

발표

□ 독일의경제현황및 전망

○0 . 2 %의저조한성장률

○1 9 9 8년중반이래로가장높은실업률( 11 . 3 % )

○작년 주가지수는4 4 %까지 하락(선진국중 가

장많이하락)

○위험수위까지오른기업파산율과파업률

○저조한수출

□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해 독일 수상은

“Agenda 2010”발표

○조세감면축소(야당의반대를설득중)

○현행이자소득세율을3 0 %에서2 5 %로인하

- 한시적으로 1 8개월 동안 조세사면기간을 두어

해외로 나간 조세회피자본( 3 , 1 3 0억달러로 추

정)의환류를유도

·2 0 0 4년 1월까지납부하면인하된세율인2 5 %

적용

·6개월이후에납부하는경우는35% 적용

○비노동비용(비월급형태의복지후생비용) 감축

○실업보조금지급기간단축( 3 2개월→1 2개월)

○의료보험료 인하(현행14.4% →13%), 장기

요양급여는사보험으로이전

○중소기업 경영보조(대폭의감세, 원활한 금융

지원)

○지방정부재정재구성(지방의투자촉진을위해

저리의대부제공)

○부유세재도입논의완전백지화

□“Agenda 2010”을 수상이완수할수 있을지여부

가불확실

○종합계획에 따른경제전망치가과도하게상향

설정되어있음

○戰後 제시된 어떤 개혁안보다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대담한개혁임

○종합계획으로인해시장에혼란초래가능성

○계획에반대하는세력설득에어려움존재

- 계획에포함된실업과요양급여의과감한제한

규정도입은사회민주당과개혁파의원이반대

하는상황임

- 여당은하원에서불과9개의석 차이밖에나지

않아수상의종합계획은수세에몰림

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

※이원고는한국조세연구원에서매주발행하는「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 w w w . k i p f . r e . k 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편집자주>

주요국 동향

해│외│동│향



□ 여러 반대세력에도 불구하고 수상은 독일의 경

제침체해결, 전체임금의4 2 %를 차지하는비노

동비용규모감축, 과도한부담을 주는복지부문

의 개혁, 공공서비스의 삭감은 필수불가결함을

내세우며계획을철회하지않고있음

<출처: The Economist/ 3월2 2일자>

2. [독일] 외국자본의과세차별폐지법안마련

□ 재무장관은외국자본의과세차별 폐지안을 담은

투자개혁계획발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고취 특히, 투자유치

촉진을위해금융산업구조개혁의일환으로외

국자본에대한과세차별폐지

□또한 2 0 0 4년부터국내에서국내외헤지펀드의거

래를허용하는법안마련예정

□ 해외헤지펀드에대한과세차별폐지법안화

○현재 국내투자자본에는2 0 0 0년 1 0월에법제화

된half taxation 방식을적용

- 즉, 주식거래로 인한 배당금 및 자본소득의

5 0 %만 과세표준으로인정, 이에대해과세하는

방식임

○반면, 해외 헤지펀드투자자의 미실현자본소득

은9 0 %를과세표준으로인정하여이에과세

○국내투자펀드에만적용하던half taxation을해

외펀드에도적용하여차별적인과세폐지

<출처: Tax Notes International/ 3월1 7일자>

3. [미국] 감세정책, 경기부양능력 미흡할 것으로

전망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시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출계획

안으로 인한 내년도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정부의

예상치보다저조할것으로분석됨

□C B O는내년도예산안이거시경제와세수에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Dynamic Scoring”기

법도활용

○Dynamic Scoring기법은공급중시경제학에서

활용되는모형임

○지금까지활용했던분석모형에의하면5년간의

감세정책으로세수는17% 감소하는결과를얻

는 반면, Dynamic Scoring모형에의하면세수

는10% 증가하는결과를얻음

□부시행정부 고관의발표에의하면정부는주식배

당금비과세 및 여타 감세정책으로 예산의 3 0∼

4 0 %가량의추가세수를확보할계획이라함

○이에 C B O는부정적인견해를가짐

□모든 가설하에서 공급측면을 강조한 감세정책으

로경제규모는증가하거나아니면과거보다더많

이축소

○기존의분석모형을통해분석하면2 0 0 4∼2 0 1 3

년간의경제규모는평균1 %포인트보다아래로

떨어질전망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3월2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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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稅制개편안마련

□베트남국세청( G D T )은4월1일부가가치세율의

단일체계추진, 특별소비세부과대상확대, 법인

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세제개편안을

마련

○새특별소비세는담배, 주류, 맥주, 오토바이, 자

동차, 석유및기타연료, 에어컨, 카드, 부적등

9개품목이추가되며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

케, 카지노, 게임룸, 오락장, 골프, 복권등도새

로포함됨

○그 동안특소세면제를받았던자동차는2 5∼

8 0 %의 특소세와 부가세, 수입관세를 납부해

야할것으로보임

○A F TA 관세스케줄과교통문제해결을위해현

재 1 , 2 0 0만대에이르는오토바이대수를제한

할 필요성에따라고급오토바이의경우5 0 % ,

대중모델의 경우는 2 0 %의 특소세가 부과될

예정

□A F TA 관세인하프로그램( C E P T )으로 매년 1 0

조동( 6억 5천만달러)의재정수입감소가예상되

고 있어 향후 조세 및 수수료 수입을 G D P의

20% 수준에서결정할예정

□국세청부국장( M r. Nguyen Thi Cuc)은세제개

편안이 특소세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세금인상

효과와 부가가치세및 법인세 인하에 따른세금

인하 효과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밝힘

<출처: Vietnam News/ 4월2일자>

5. [일본] 금융소득의일원화 신중히 검토

□ 일본정부세제조사회는4월1 5일 금융소위원회

를 열고 예·저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수입과

주식양도에 다른 손실을 통산한 다음 과세하는

‘금융소득의일원화’를 검토하기로함

○투자자에게사실상의감세효과가있기때문에

시장관계자들로부터도입을요구하는의견이

강함

○다만 이 제도의 운용에는 납세자번호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신중히 논

의할방침

□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자가 주식매매로 손실을

입었을 때에 그 투자자 명의의 이자·배당수입

과 상쇄하여납세하는것을불인정

○이 제도 도입으로 증권거래로 손실을 내어도

납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자본시장의활

성화로이어질’것으로기대

○미국이나스웨덴에서는상쇄가능한손실액의

상한을정하고이제도를시행

□ 그러나 양도 손실을 이자·배당과 손익통산을

하려면 복수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분산하는

동일명의계좌를파악할필요

○유효하게기능하려면납세자번호가중요

○납세자번호제도의도입은논의가나올때마다

반대운동으로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재무성에서는손익통산희망자에게만등록

번호를제공하는‘선택제’도고려

<출처: 아사히신문/ 4월1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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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2 0 0 3년5월호

<재정정책>

1. [미국] 상원, 부시감세안 규모절반으로삭감

□ 상원은 3월 2 5일, 부시대통령이제출한 7 , 2 6 0

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절반 수준인 3 , 5 0 0억

달러로대폭삭감한채 승인

□ 이같은이유는이라크전이장기화되면서전쟁비

용 예측이불가능해진데따른것임

○상원과하원은지난2 1일 부시의감세안이포

함된2조 2천억달러규모의회계연도예산안

을승인한바있음

○당시 하원은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감세규모

를 원안대로가결시켰고, 상원은부시 대통령

이 요구한 액수에서 1천억달러만 삭감한 채

통과시켰음

□또 다른이유는향후수년간거의확실시되는재

정적자와백악관이전쟁비용으로의회에요청한

7 4 7억달러의추가세출예산때문임

□이번 표결에서민주당 의원 전원은 부시 대통령

의 감세안에반대표를던졌으며여기에3명의공

화당 의원이 가세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옴

□백악관이민주당과뜻을같이한 3명의공화당의

원에대해압력을가할것이거의확실시되는가운

데, 공화당은이번표결결과를번복하거나최소한

삭감규모를줄이려는시도를할것으로보임

<출처: 뉴욕타임즈/ 3월2 5일자>

2. [영국] 戰費지출과다로재정압박우려

□국제전략연구소국방경제전문가인Mark Stoker

는 영국의이라크전쟁비용을약 4 0억파운드( 6 2

억9천만달러)로추정

○이는 금년도 국방예산 2 5 0억파운드의 6분의

1 수준이나 이 비용도 전쟁직접지출비용으로

서, 전후 이라크에신정부가들어설 때까지의

과도기비용및 전후복구비용은반영되지않

은것임

○영국 정부는 전시 예산으로 1 7억파운드만 예

산안에계상해놓고있어의회에수십억파운드

의추가요청이불가피할전망

○전쟁이장기화할경우이외에또한차례의추

가부담불가피

□전후 복구비용으로는총 3 0 0억달러가소요될것

으로추정

□작년 11월 영국 재무부는 금년도 재정 적자를

2 0 1억파운드로 전망했지만, 이는 전쟁직접지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보다수십억

파운드가더계상돼야할것으로전망

□경기 부진으로현재 세수가 감소하고있는 상황

에서 전비지출이 늘어나면늘어날수록영국경

제는 재정압박을 받을수밖에 없는상황이어서

정부와기업의고민이점점더커지고있음

<출처: 더타임즈/ 3월2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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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2003년도예산지출증가, 조세부담은감소

□국회에 제출된 2 0 0 3∼0 4년도 예산안에 대규모

예산소요사업다수포함

○인프라구축사업, 환경개선사업, 국방예산, 의

료보험등

□소득세율 변동은 없지만 납세자들의조세부담은

감소

○2 0 0 4년도고용안정보험료및실업급여보험료

인하

○근로자 퇴직적립신탁과 퇴직금연금의 적립한

도상향조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한도상향조정

- 공제한도확대로 인해 2 0 0만C$ 정도의 세수

부족이예상됨

○대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소득세는2 0 0 8년까지

폐지할예정

- 공제한도를 1 0 0 , 0 0 0 C $에서 5 0 0 , 0 0 0 C $로

상향조정

- 세율은2 0 0 4∼0 8년까지0 . 2 2 5 %에서매년단

계적으로인하하여2 0 0 8년에는폐지할계획임

○중소기업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한도폐지

○법인세율은2 8 %에서2 1 %로인하

○정부아동혜택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인상

□2 0 0 0년에 발표된 5개년 조세감면계획에 맞춰

2 0 0 3년 예산안조정필요성제기

○2 0 0 2∼0 3년부터 2 0 0 4∼0 5년 사이의 3년간

순세수 증가분은 1 7 6억C $에서 1 5 3억C $로

감소

○향후 2년간정부부채축소위해3 0억C $의 예

산확보가필요함

<출처: Tax Notes International/ 3월3일자>

<사회보장제도>

1. [일본] 4월1일부터사회보장제도등변경시행

□소자녀·고령화와장기불황에의한국가재정악

화등이변경배경

○새 제도는 국민에게 부담 증가나 급여삭감과

같은‘고통의배분’과자기책임을더욱요구

□의료

○조합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병원진료시

자기부담비율을2 0 %에서3 0 %로상향조정

○가족은 기존외래30%, 입원2 0 %에서입원

시3 0 %로상향조정

○외래로 약을 받을때에지불하던약제비부담

은경감

□연금

○후생연금, 국민연금, 공제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변동에따라자동적으로연금액을증감하

는‘물가연동제’가 적용되어2 0 0 2년의소비자

물가하락분( 0 . 9 % )만큼줄어들었음

○장애자복지수당등도같은비율로인하

□총보수제

○직장근로자가 가입하는 의료보험이나후생연

금보험료의징수방법을기존의월수입기준이

아닌 보너스를 포함한 연수입에 보험료를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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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총보수제’로변환

○월별 공제액은 줄지만 보너스도 같은 비율

의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연수입에서 차지

하는 보너스의 비율이 높을수록 연간 부담

이 늘어남

○중소기업의 직장근로자가 가입하는 정부관장

건강보험은재정난을이유로보험료를인상하

기때문에실질적으로0 . 7포인트의인상효과

□개호보험(介護保險)

○2 0 0 0년에 시작된 개호보험(介護保險)은 이용

자 증가등의이유로대부분의지자체에서보험

료인상

○6 5세 이상은전국평균현행 월액2 , 9 11엔에

서 10% 이상, 40∼6 4세(노사 절반씩)는 평

균2 , 9 1 8엔에서3 , 0 4 3엔으로오를전망

○한편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지불되는개호

보수(介護報酬)를 2.3% 인하하여 재택개호

(在宅介護) 중시체제로전환함으로써서비스

에따른자기부담액을다양화

□고용보험( 5월실시)

○실업자의급증으로보험재정수지악화

○이직 전 임금에대한 실업수당비율을고급여

소득자에대하여현행6 0 %에서5 0 %로낮춤

○정규직과 시간제로 나뉘어져 있던 급부일수

기준의일원화

○보험료율(노사절반)은경기에대한 배려에서

당분간현행1 . 4 %를 유지하지만2 0 0 5년도부

터1 . 6 %로상향조정하기로합의

□복지

○장애자의의사를존중하여본인에게필요한서

비스를공급하는사업자나시설을자유로이선

택할 수 있는 지원비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시

설·재택포함하여약4 2만명이혜택

○질병 등으로생계유지가불가능한세대에지급

하는생활보호기준액(생활부조)은물가하락등

을 반영하여 0.9% 인하(도쿄 기준으로 월액

1 , 4 8 0엔줄어든1 6만2 , 4 9 0엔이됨)

□주세( 5월실시)

○주세법개정으로발포주1캔( 3 5 0㎖), 와인1병

( 7 2 0㎖)에약1 0엔가량증세

○맥주제조업계는소매가격에전가하기로결정

<출처: 아사히신문/ 3월3 1일자>

<관세>

1. [미국] WTO, “미국의철강고관세는위법”

□ 세계무역기구( W T O )는 3월 2 6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지난해 수입철강제품에대해관세를

부과하도록한 조치가위법이라고판결함으로써

미국과 유럽간의 주요 무역분쟁에서 유럽의 손

을 들어줌

○이번 판결이비록잠정적인것이기는하나, 최

종보고단계에서번복되는경우는거의없었음

○이에대해부시행정부는즉각항소할뜻을밝힘

○부시행정부는 작년봄 유럽, 아시아, 남미에서

수입되는대부분의철강제품들에대해30% 가

까운관세를부과한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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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이날판결에 대해 어떠한환영논평

도자제

○일부 유럽관리들은중간 결정에 대해서는논

의하지않겠다고말했으나, 이라크전이진행중

인 미국과더 이상의갈등을피하고싶다는견

해를내비침

□이번 판결은 미국이 지난해 WTO 소송에서패

한두번째주요사례임

○W T O는 미국이 자국 수출업자들에게 세제혜

택을준 데 대한시정조치로유럽연합이미국

에 대해4 0억달러규모의무역제재를가할 수

있는권한을부여한바있음

○다음 달에있을 최종판결에서미국의 패소가

확실시될 경우 유럽연합은 지난 번과 유사한

무역제재를미국에부과하게될것으로보임

<출처: 뉴욕타임즈/ 3월2 6일자>

<회계제도>

1. [미국] 회계표준위원회, 스톡옵션비용처리 문제

검토

□미국의 금융회계표준위원회(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3월 1 2일 스

톡옵션관련규정을전면수정하기로결정

○이는기업으로하여금스톡옵션을경비로처리

하게하는조치의출발점

○FA S B는 이 논의를 통해 국제적 회계규정과

유사한규정을만드는데주안점

○국제회계규정입안자들은이미스톡옵션의비

용처리를의무화하는안을제시한상태

○FA S B의 스톡옵션 관련 규정의 수정 논의로

미국의회는찬반양론으로나뉨

□FA S B는 1 9 9 0년대 중반에도 같은 문제를 논의

한 적이 있었으나실리콘 밸리의정치적 영향력

으로뜻을관철시키지못하였음

○재계 중에서도특히 스톡옵션을통해 인재를

확보해온I T업계는 이 문제에 민감하게반응

하고있음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해온 미국 내 회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나, 작년회계부정 스캔들

이 불거진이후보다보수적인성격의회계를요

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수개월간 이를

취하는회사들이조금씩늘어나기시작함

□FA S B측은올해말쯤관련안을상정해내년3월

까지최종규정을마련한다는계획임

<출처: 뉴욕타임즈/ 3월1 2일자>

<의료보험>

1. [일본] 75세이상의모든고령자에게보험료징수

□각의에서 원칙적으로 7 5세 이상의 모든 고령자

에게 보험료를징수하는내용의공적의료보험제

도개혁방침결정

○현 세대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 봉급생활자의

고령피부양자(현행보험료미지불)에게도보험

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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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8년도부터시행예정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의료보험재정

은악화추세

○이에 정부는 4월부터 봉급생활자가 의료서비

스수요시현행20% →3 0 %로자가부담증가

계획결정

○동시에고령자의의료비마련위한구조적해결

방안재검토결정

-7 5세 이상의 의료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외에

봉급생활자가가입한 건강보험과 자영업자들

이 가입한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재정지원받

음

- 건강보험이6 5세 이상7 4세 이하의고령층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재정을

지원하는구도도입모색

〈출처: 일본경제신문/ 3월2 8일자〉

<연기금>

1. [일본] 후생연기금해산기업급증

□ 후생연기금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연금으로서

기업이종업원을위해일정금액을적립하는형태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률이연 3∼5 %를 달

성하도록기금을운영하여이자수익으로연금

을지급

○전국에회원수는약 1 , 7 0 0개에달함

□ 최근들어후생연기금을해산하는기업이급증

○2 0 0 2년에7 3개 기업이 후생연기금을해산한

것으로파악됨( 2 0 0 1년에는5 9개)

○연금가입자수도 1 , 2 0 0만명 이상에서 1 , 0 0 0

만명으로감소가예상

□ 기업들이후생연기금을해산하는원인

○주가하락 등으로 2 0 0 0년부터 후생연기금의

평균이자수입이마이너스가되어연기금수지

악화

○연금건전화를 위한 대규모 추가 갹출 요구로

기업부담가중

○경제불황으로인한기업들의도산

□ 기업들의후생연금해산으로봉급생활자의노후

불안가중이예상

<출처: 일본경제신문/ 3월3 1일자>

<연금제도>

1. [독일] 조세유예연금제도검토

□ 정부연금전문위원(Government Panel)들은연

금납부시과세를중지하고연금지급시과세하는

조세유예연금제도를제시

○국가연금시스템에대한과세제도의변경은일

반근로자와의불공평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의 판결을 수용한 조치이며현재 연금수혜자

에게는영향이없음

- 연금납부시는 세금을 점차로 줄여 비과세

부분이 높아짐( 2 0 0 5년에는 60%, 2015년

에는1 0 0 % )

- 반면, 모든 연금수혜자들에게는 2 0 0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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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50%, 2040년에 1 0 0 %로 과세

를점차적으로높여감

○재무장관은새로운연금제도가정착되기위해

서는적어도2 0년이경과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힘

○대부분의정치인과경제학자들은국가의조세

유예연금제도에동의하고있음

<출처: Tax Notes International/ 3월2 4일자>

<조세부담>

1. [영국] 재계와정부간 세금논쟁

□정부의 2 0 0 3∼2 0 0 4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후

재계와세금논쟁

○앞으로5년내영국의조세부담은2 0년전수준

( 1 9 8 4∼1985 회계연도 3 8 . 9 % )으로 복귀할

것으로예상

○순조세＋사회보장 부담금은 2 0 0 7∼2 0 0 8년

회계연도에 G D P대비 금년도의 3 5 . 6 %에서

3 8 . 2 %로높아지게되어있음

□야당인 보수당 예비 내각의 재무장관인

H o w a r d의원은 계획대로라면 조세는 2 0 0 3∼

2004 회계연도보다 무려 1 , 1 7 8억파운드가 늘

어날것이라고주장

○이는 세금을늘려 지출을확대하는정책( t a x -

and-spend policy)으로회귀하는 것으로, 이

렇게풀어진돈이공공서비스부문의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비판

□정부의증세정책에가장앞장서서반대하는영국

경제인연합회( C B I )는 1 9 9 7년 노동당정부집권

이래 업계의 세금부담액이연간 6 0억파운드 늘

어났고, 이는기업경쟁력에부정적 영향을 미쳤

다고비판

□기업투자도 다른 주요 경제선진국 대비 최근 2

년 더가파르게떨어지고있으며, 장기적관점에

서보았을때 부정적인영향을미칠까일부경제

전문가도우려

□그러나 재무부 관리들은 영국이 E U국가 중 조

세 부담이 가장낮은국가 중 하나이며, 경험적

으로 고소득국가에 있어 세금과 성장관계는 매

우약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4월1 1일자>

Taxation with the Least Pain-a New Tax Structure

for Canada

Jack M. Mintz

□캐나다의 조세부담이과거 5 0년 이래 최고조에

달함

○정부세수는 G D P의 약 4 3 %로 매우 높은 수

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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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조세부담으로근로의욕 저하, 투자(및

저축) 저조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해조세구조개선

이요구됨

□조세구조개선방안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기위해소득세를소비세로대체

- 소득세가 주요세원인 경우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부과로 인해 투자 및 저축유인

이 약함

- 저축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1 5 0억달러˜

1 , 4 0 0억달러 가량의 G D P가 축소하는 등의

경제적손실발생

○인구통계학적변화를고려한조세구조개선

- 2 0 2 0년까지 근로가능인구수 불변. 그러나

향후5 0년 동안6 5세 이상인구수는급격히

증가

- 교육및 아동복지지출은2 0 5 0년까지G D P의

1 . 2 %포인트 감소. 반면 노인복지 및 의료보

장지출은9 . 4 %포인트증가예상됨

- 퇴직자 증가로 인해 과세기반 축소( G D P의

1 . 2 %포인트감소)

-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재정수지가 8 . 2 %포인

트악화예상

- 후손에게과중한조세부담이전가되지않도록

조세구조개혁이요구됨

○소득세비중축소위해판매세수(및소비세수)

대폭확대

○개인연금저축제도와연금납부한도대폭확대

○향후 세율인상에 대비한 비과세계정 도입(현

재저축동기제공)

□소비세활용효과(소득세와비교시)

○납세자는 개인연금저축이나연금 납부액만큼

공제(제한없음)

○배당금, 자본이득및이자소득에비과세적용

○법인세나 자본소득세는 기업가치세( b u s i n e s s

value tax)로대체

○납세자의 세무관리편의제공및 납세순응효과

제고

Austria Embarks on Tw o - Year Tax Plan

Markus Christoph Stefaner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2 0 1 0년까지 G D P의

40%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축소하는 장기계획

발표( 5 0 %에서4 0 %로10% 줄임)

○장기계획을달성하기위해서1 0 0억 ∼1 2 0억

의감세가요구됨

○새정부는2단계로나눠조세개혁실행

○2 0 0 4∼2 0 0 5년에는3 0억 의 감세정책수행

예정

□2 0 0 4년에시행될조세개혁안

○저소득계층에게비과세혜택제공

- 연간소득이 14,50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비과세혜택제공

- 연간소득이19,600   인계층의 조세보조는

년간180    정도

7 2 2 0 0 3년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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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이24,500   이상인계층의 조세보

조는년간20    정도로미미한수준

- 근로자와퇴직자모두의조세보조혜택은3억

8 , 5 0 0만 정도로추정됨

○투명한 기업의 사내유보이익금에대한조세부

담감소방안

- 과거에는 사내유보이익도 기업이 소유한 이

익으로 인정되어 사내유보이익금 전액에 정

규세율이적용되었음

- 2 0 0 4년 조세개혁안에는 평균개인소득세율

(범위는0∼5 0 % )의 절반세율을사내유보이

익금에부과하는내용포함

- 개인소득세율인하계획에따라사내유보이익

금의세율도연동하여낮아짐

- 위와같은조치는기업의재투자유인책의일

부임

- 이로인해총조세부담이4억 정도감소

○기업의 임시임금(incidental wage)에대한과세

인하

- 5 6세 이상여성과 5 8세 이상남성의 임시임

금은3 %까지과세인하

- 6 0세이상의노령근로자는1 0 %까지인하

- 이 계획에 따른 세수감소는 1억 4 , 0 0 0만

로예상됨

- 고령근로자에대한일시해고축소및 근로경

쟁력제고를위한방안임

○부가가치세사전납부폐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

액을차감한금액)은1 2월에1월∼11월까지

의추가분을지불

- 조세환급은다음해1월에지불되고있으므로

기업의유동성확보를위해폐지

□2 0 0 4년도조세개혁의한계

○조세개혁과정에서 2 0 0 4년도는 환경보호측면

에서일부조세증가가예상됨

- 에너지세의인상으로1조2 , 9 0 0만 의세수

증가가기대됨(디젤은리터당0.035   , 가스

는 리터당 0.025  , 저유황은 0 . 0 2와 0 . 0 1

인상)

- 모든종류의화석연료에대한과세인상(갈탄

및 무연탄에는 1킬로당 0.05  , 천연가스는

입방미터당0.0226    과세)

- 경유및중유는각각0.029    와0.024     조

세인상(특정사업의에너지적립액은7 , 9 0 0억

정도증가예상됨)

- 에너지관련세수증가는총 4억 으로기대

(증가추세에있는부가세제외)

○2 0 0 4년도조세개혁으로총 4억∼5억 가량

의조세감면. 이에세수부족이예상됨

- 공무원인건비 감소,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의

개혁에의해세수부족분보충

- 예산설정때부터예상된적자액(GDP 0.7%

∼1.5%) 내재

○2 0 0 4년도 조세개혁은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큰 조세감면계획이지만 특정납세자에게 많은

감면혜택이돌아가고일반국민은소비분야세

율인상으로조세부담이증가되는부정적인효

과를초래

○2 0 0 4년 1차 조세개혁의 한계점은 2 0 0 5년에

시행예정인2차개혁에의해상쇄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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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5년에시행될조세개혁안

○2 0 0 5년도 조세개혁의 수혜자 범위를 넓게 설

정함(순조세감면은2 5억 임)

- 개인소득세율의전체적인 인하 및 누진세율

완화방안제시

- 법인소득세율은 3 1 %로 인하하며 교육연구

비의조세감면을추진

- 재산세고액납세자에게추가과세가능

Nine Simple Guidelines for Pro-Growth Ta x

P o l i c y

Daniel J. Mitchell

□ 재정을통한경제성장촉진요구가증가하고있음

○재정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노동및 투자

(저축)생산성개선

○생산부문의세율인하등을통한경제성장촉진등

□ 경제성장을위한조세정책지침제시

1. 일률적인조세감면지양

- 경제성장을위해감세정책을많이활용

- 그러나모든납세자에게일률적으로추가감

세함으로써 한계경제성장률은 영( z e r o )에

근접

2. 조세감면규모확대보다세율인하가더효율적

- 감면규모확대(조세환급증대 등)는세수감

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유인책

으로도미흡

- 반면세율인하(자본소득세인하등)는투자

유인을높이고경제성장을유도함으로써세

수보전도가능

- 이렇듯세수중립을가져오는세율의인하가

더효율적

3.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증대를 유발하는 조세

정책기획이중요

- 정태분석에의하면세율인하시예상되는세

수감소분보다실제 세수감소분이항상 적게

나타남

4. 납세자에게 소비가능한 여윳돈을 주는 조세

감면은지양

- 감면으로민간소비가증가하여초래된경제

성장은 민간투자 감소에 의해 상쇄되므로

경제성장은불변

- 정부는대출시장에서이와같은 여유자금

차입시낮은이자율을지급하는방안모색

5. 경제성장으로소비증가가 가능(소비가증가

한다고경제가성장하는것은아님)

- 가처분소득이증가할때 소비가증가함. 경

제성장이선행되어야가처분소득이증가함

6. 단기 경제성장 창출이 가능한 장기 조세정책

모색

- 단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조세정책이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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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경제성장을향상시킴

7. 재정적자보다작은정부건설이더 중요

- 재정적자에대해 강경한사람들은부적절한

조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간다고

하지만근본적인원인은정부의규모에있음

- 작은 정부를 건설하여 재원(국공채 및 세

금)지출을축소하고민간투자를활성화함으

로써경제성장촉진

8. 공급측면에서조세감면으로이자율인하유인

- 비과세되는지방자치체기금을대부하고받

는 이자율이여타과세되는 기금의 이자율

보다낮음

- 조세감면으로이자율을 인하하여 경제성장

촉진

9. 재정적자와이자율간에는큰상관관계가없음

- 이자율은국제자본시장에서결정되는 것으

로 미국의 재정수지가 급변한다 해도 이자

율에큰영향을주진않음

- 재정적자 심화가 이자율 하락을 초래하는

것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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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경제동향과정책방향

※이자료는2 0 0 3년4월1 8일재정경제부경제정책국에서발표한「최근의경제동향과정책방향」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I. 최근의경제동향과정책대응 방향

1. 대외경제여건

◇대외경제여건은불안요인이점차해소되어가고 있어하

반기이후나아질전망이나아직은불확실성이큰상황

□ 미-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고 북핵 문제도 평화적

으로해결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전쟁으로인한유전의피해가크지않고, 베네주엘라의

석유생산도정상화되어감에따라유가는하향안정세

* 두바이油($/B): (2002.12 말)26. 8 →(2003. 2. 25)31.2 →

(4.16) 23.8

○북핵 문제는한-미정상이 평화적해결방침을확인하

고 다자회담의성사가능성이높아져당초의우려가크

게해소

□그러나세계경제가어느정도회복세를보일지는불투명

○미-이라크 전쟁이단기전으로종결되어세계경제의회

복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

○주요선진국의 적극적인경기안정노력이하반기이후

에는점차효과를나타낼것으로기대

* 금년성장률전망(IMF, %): 세계3.2, 미국2.2, 유로1.1, 일

본0 . 8

○그러나, 미국의경상수지와재정수지의적자확대와일

본의장기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사스의영향

도있어회복강도는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있음

2. 국내경제의상황과 전망

◇ 내수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불

안하였던금융시장은점차안정되는 모습

◇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은 나아질 전망이나 기업투자심리

를회복시키고금융시장의안정을기하는것이관건임

□ 소비·투자의위축으로전반적인경기는둔화되는모습

○소비는1998. 12 이후처음으로감소하는등크게위축

* 도소매판매(%): (2002. 3/4) 5.1 →(4/4) 4.4 →( 2 0 0 3 . 1 )

4.5 →( 2 0 0 3 . 2 )△1 . 8

* 소비자기대지수: (2002. 9)103.9 →(2003.1)96.4 →( 2 )

96.1 →(3) 90.4

○설비투자도금년들어감소세로전환

재정포럼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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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추계(%): (2002. 3/4) 0.4 → (4/4) 3.1 →

(2003.1) △7.7 →(2) △4 . 0

* 기업경기실사지수: (2002.10) 115.1 →(12) 95.6 →( 2 0 0 3 .

3) 109.0 →(4) 90.2

○수출은중국수출, IT수출등에힘입어호조를지속

- 1 / 4분기 무역수지는 작년보다 원유수입이 2 2억불

증가하여적자이나, 유가안정에따라4월이후개선

될전망

* 수출증가율(%): (2002.12) 26.1 →(2003.1) 25.8 →( 2 )

21.7 →(3) 16.3

* 무역수지(억불): (2002.12) 5.7 →(2003.1) △1.6 →( 2 )

△4.2 →(3) △5 . 1

○소비자물가는1∼3월중고유가와농산물 작황부진등

으로비교적큰 폭으로상승하였으나4월이후 안정세

를회복할전망

* 소비자물가(전월비%): (2002.12) 0.5 →(2003.1) 0.6 →

(2) 0.6 →(3) 1.2

○실업은졸업생의구직활동등계절적요인으로상승

* 실업률(%): (2002.2) 3.8 →(12) 3.1 →(2003.1) 3.5 →(2) 3.7 →(3) 3.6

(계절조정) :                3.1           3.0                     3.1          3.0            3.1

□ S K글로벌 사태, 북핵문제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

던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있으나 아직 불안요인은 남아

있음

○주가는 미-이라크 전쟁의 조기종결 전망과 북핵 문제

의평화적해결에대한기대감으로최근상승세

* 거래소주가지수: (2003. 3. 19) 541.8 →(3. 20) 568.5 →

(4.17) 612.7

○채권시장은금융시장안정책(3.17, 4. 3) 이후국채금리는

종전수준을회복하고투신사환매사태가진정되는모습

* 국고채수익률( 3년, %): (2002 말)5.11 →(2003. 2 말) 4 . 6 0

→(3.13) 5.24 →(4.17) 4.60

* 투신환매규모(조원): (3.11) △2.1  (3.12) △6.2  (3.18) △

1.9  (4. 4) △0.7 (4.16) △0 . 1

○가계대출은 안정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신용불

량자수는큰증가세를유지

* 은행가계대출증감(조원): (2002. 12) 2.3 →(2003. 1) △

0.3 →(2) 2.7 →(3) 2.5

* 신용불량자수(만명): (2002. 6) 250 → (12) 264 →

(2003.1) 274 →(2) 284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환율과외평채가산금리는빠르게하락

* 원/달러: (2003. 1말) 1,170 →(2 말) 1,194 →(3 말) 1,255

→(4. 17) 1,207

* 외평채가산금리(bp): (2003.1 말) 117 →(3.12) 197 →( 3

말) 162 →(4.16) 113

□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유가가 안정되는 등

하반기 경제여건은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경기안정을 위해서는 위축된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중

점을두고내수를회복시켜나가야함

* 산은조사결과( 2∼3월) 금년중설비투자계획규모가1 5 . 5 %

증가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지원하고 소비심리를 안정시켜 나

갈필요

3. 정책대응 방향

◇ 재정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안정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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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중산·서민층의생활안정을 위한노력을강화

◇ 예측가능하고일관성있게구조개혁을추진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지속적으로확충

(1) 경제안정을 위한정책추진

□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작년보다1 0조원확대

(상반기집행률: 작년47.2% →금년5 3 . 2 %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절차를 개선하

고연기금, 공제조합등의참여를확대

○균형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상황에따라재정의경기안정기능을강화

□ 적극적인투자활성화조치를 추진

○그동안 기업투자에지장을 초래해 온 토지이용·환경

분야의 경직적인 규제들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

* 구체적투자저해사례를해결하여총1 7조원이상의투자효

과기대

-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업계를 중심으로 투자애로

요인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개선해나갈계획

○임시투자세액공제시한을연장(금년6월말→금년1 2월

말)하여제조업등2 5개업종의투자액1 0 %를세액공제

□ 중산·서민생활의안정을 위한노력을 강화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기인하하고, 조기출하

(무, 배추, 양파)·계약재배확대 등을 통해 농수산물

의가격안정을도모

* (2003. 4. 1) 건강보험약가2 . 7 % ( 5 2 6개품목) 추가인하

(상반기중) 시내-이동통화요금인하추진

○상반기중2∼3개 수도권신도시후보지를발표하고안

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택지확보절차 간소화

등을위한국민임대주택특별법제정을추진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커지도록 낮은

소득구간(예: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를추진

(2) 구조개혁의지속적인추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기업경영의투명성을 제고

하고부실기업처리를 위한제도를 정비

○출자총액·상호출자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기업시책의 개선

방안검토

○도산3법(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통합하여부

실기업의처리시스템을선진화

□ 금융산업의경쟁력을 제고하고구조조정을지속추진

○금융통합화 추세에 부합되게 금융기관별 칸막이식 법

체제를 설립·금융거래·감독·퇴출 등 기능별 체제

로개편

○조흥은행매각협상을가급적조기에완료하는등 은행

민영화를지속적으로추진

□ 공공부문의효율성을제고하고대화와 타협이중시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3년 단위의중기재정계획을1 0월까지 수립하여매년

보완하고, 이를토대로분야별사전배분제도를도입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할수있도록운영시스템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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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잠재력확충과 참여복지의실현

□ 지속가능한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인천, 부산·광양항을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하고금년하반기중경제자유구역을지정·운영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복무기간 단축(군복무대체

기간5년→4년이내) 등이공계우수인력에대한지원

을확대

□ 지방의 역량강화를통해국가균형발전을도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설치등을통해지방재정지원을효율화

○지역전략산업을중심으로지방대학·연구소·기업을연

계하는5년단위의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수립( 9월)

□ 소득분배를개선하고참여 복지를 구현

○금년중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입법을추진

○보육지원을확대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기회를확대

○퇴직연금제도를 노사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임의제도

로도입

Ⅱ. 주요현안및 대책

1. 금융시장안정대책

◇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

□신용카드사신뢰회복등을통하여금융시장안정을도모

○카드사의대주주증자( 4 . 6조원), 영업수지개선( 2 . 3조원)

등자구노력을철저히점검하여손실흡수능력을확충

○금융권공동으로 카드채의만기연장등을 유도하여카

드사·투신사의유동성을지원

* 금융기관·연기금은전액만기연장, 투신사는50% 만기연장

* 금융권 공동펀드 등( 5 . 6조원)에서 투신보유카드채를 매입

(4.11 완료)

□ 기업의투명성을도모하기위한제도개선을신속히추진

○회계제도개혁방안( 4 . 1 5 )의조속한입법을추진

(상반기중증권거래법등관련법률개정안국회제출)

- 최고경영자와재무책임자의회계공시서류인증을의

무화하고감사대상기관의컨설팅업무수행을제한

- 원칙적으로 회계법인의 주기적( 6년) 교체를 의무화

하고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기업을 단

계적으로확대

○현재 국회계류중인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의조기 입

법추진

- 추가적인남소방지장치는법률적·정책적으로충분

히검토

□ 장기안정적인주식투자수요를 확충

○자산운용업법제정을통해자산운용산업을적극육성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기관투자가를육성

○연기금의운용위원회에전문인력을보강하고외부전문

기관에자산운용을위탁하여안전성과수익성을제고

□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설립하여3년 위주의주택구

입자금대출을2 0년이상장기대출로전환

- 향후5년간전체주택담보대출( 1 3 5조원추정) 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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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조원을점차장기분할상환대출로전환

예: 2 5평아파트( 1 . 5억원)를30% 정도( 5천만원)만내고1억원

을 2 0년간 대출받으면 월7 5만원(세금혜택감안시이자율

6 . 5 % )부담으로매입가능

○개인워크아웃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 4월말)

* 협약가입금융기관확대(신협, 새마을금고등추가), 채무완제

시한연장(최장5년→7∼8년) 등검토

○카드사부실채권매각을촉진하여카드사의유동성과건

전성을높임으로써무리한대출채권회수요인을완화

○대환대출 활성화, 카드이용한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통해연체자나신용불량자증가를억제

* 여전협회주관하에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운영하여4월말까

지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예정

2. 국가신용평가관련동향과 대책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국가신용등급이꾸준히 상승

○그러나 최근 북핵 문제가 우리 국가신용등급 조정의

주요변수로부상

* 2월초무디스사는“북핵문제로고조된안보 우려”를 이유로

우리신용등급전망을부정적으로하향

○다만, 한·미정상간평화해결원칙확인(3. 13), 이라

크파병국회통과(4. 2) 등으로당초우려가크게완화

* 외평채 가산금리(bp): (3. 12)197 →(3. 13)183 → ( 4 .

2)150 →( 4 . 1 6 ) 1 1 3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다각적인홍보노력을 강화

○경제·외교·국방팀 합동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뉴

욕·런던에서개최( 4 . 1 0∼1 5 )

○전경련과함께민관합동해외경제설명회개최

( 6 . 1 5∼22, 뉴욕,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IMF 등 국제기구, 세계적인석학등을초청하여참여

정부의경제정책방향등에대한 국제세미나개최( 6월

말경, 서울)

○국제신용평가사와 상시 협의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여

론주도층과의폭넓은대화도추진

* 미조지타운대학교와공동으로한국의경제정책방향, 한반도정

세, 남북경제관계에대한워싱턴심포지엄(4.29, 워싱턴) 개최

법률안명 주요내용 제출/상정

<참고> 정부발의법률(안) 주요내용( 7개)

①소비자보호법

○소비자단체에자율적분쟁해결기능추가

○소비자정책심의회위원수확대

( 2 0명이내→2 5명이내)

○방카슈랑스도입을위한법적근거및소비

자보호장치마련

○보험사자산운용의자율성확대및대주주에

대한감독강화

○보험상품개발, 부수업무등보험사경영에

대한규제완화

○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할

수있는근거신설

○금융기관에 대하여장기주택대출자금을지

원할수있는근거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출업무를제한할수

있는근거마련

○도난·분실카드로인한손실에대해카드회

원의책임한도제도입

○신협중앙회에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설치

를위한법적근거마련

○중앙회자금운용방법을법으로명시, 고위험

자산에대한투자를일정범위이내로제한

○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을통

합하여자산운용관련일반법제정

○자산운용산업에대한규제를획기적으로쇄

신하고투자자보호장치를대폭강화

○민간위원( 3 0→5 0인)·정부위원( 2인→1 0인

이내) 확대및임기연장( 1년→2년)

○전문가회의의설치근거마련

2002.11.4 상정

②보험업법
미상정

(2002.11.5 제출)

③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미상정

(2002.11.5  제출)

④여신전문
금융업법

미상정

(2002.11.5  제출)

⑤신용협동조합법
미상정

(2002.2.11  제출)

⑥자산운용업법
미상정

(2003.2.20 제출)

⑦국민경제자문

회의법

미상정

(2003.4.3 제출)



□ 기획예산처는「투입위주」에서「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으로 전환하기 위한「성과관리제도」도입에 필요한 작

업을5월부터착수하였음

※OECD 국가등다수의선진국*들은성과중심의재정운영을

이미제도화하고있음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

란드, 노르웨이등

□ 성과관리는재정운영상 하나의과정이며

○주요 재정사업(예산+기금)의목표와 성과지표를사전

에 설정하고지표에 의한평가결과에의해 재정사업을

관리하는제도로서

·일정재정사업(또는사업群)을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를설정하고

·계량화된성과지표에의해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측

정하여

·그평가결과를재정운영에환류하는과정으로운영됨

※성과목표·지표개발→사업계획수립(성과계획서작성)

→예산·기금사업집행→성과평가(성과보고서작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는업무와 재정사업 중 성과관리의

실효성이낮은일반행정경비등은대상에서제외

□ 성과관리제도는행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확대할 계획임

○금년에는1 9 9 9년이후성과주의 예산제도시범실시경

험이 있는 부처 중 성과관리제도 시행이 적합한 2 2개

부처를선행부처로선정하여우선시행

○선행부처의 경우 금년중 우선 재정사업의 30% 정도

(사업수기준)에대해목표와지표를개발하여2 0 0 5년

도예산요구시성과계획서를작성하고

정 책 흐 름

성과관리제도시행방안

※이자료는2 0 0 3년5월7일기획예산처에서발표한「성과관리제도시행방안」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8 4 2 0 0 3년5월호

<성과관리제도의기본구조>

성과계획수립

·성과목표및지표, 측정방법설정

·성과계획서작성

·예산(기금)편성·집행시 성과계획 및

성과결과반영

·성과보고서작성

·성과결과외부공개및환류

→ →재정집행·운영 성과측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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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2 0 0 6년

도 예산요구시부터는 전면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

성·제출토록함

·제출된성과계획서를기초로당해연도예산운영후 다

음연도성과보고서를작성, 예산편성에환류토록함

○여타 부처는 선행부처의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 단계

적으로확대시행

□시행부처는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적극

활용하여객관적인성과목표및지표를개발할예정이며

○기획예산처에서는제도도입에필요한 가이드라인을제

공하고 부처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성과계획서·보고서를종합·관리함

□ 성과관리제도를시행함으로써기대되는효과는,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효

과성을제고

○재정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평가받음으로써

보다투명한재정운영이가능

▶ 교육부 ▶ 외교부 ▶ 행자부 ▶ 과기부

▶ 문광부 ▶ 농림부 ▶ 산자부 ▶ 정통부

▶ 복지부 ▶ 환경부 ▶ 건교부 ▶ 해양부

▶ 홍보처 ▶ 보훈처 ▶ 농진청 ▶ 산림청

▶ 특허청 ▶ 조달청 ▶ 경찰청 ▶ 해경청

▶ 기상청 ▶ 통계청 계 2 2개부처

<성과관리제도선행실시부처>



정 책 흐 름

2 0 0 3년도재정운영등현황업무

※이자료는2 0 0 3년4월1 5일기획예산처에서발표한「기획예산처장관주요업무브리핑」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8 6 2 0 0 3년5월호

1. 최근의추경편성논의에 대하여

□ 최근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에 대해 다

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고

○일부 언론에“5월중 추경편성을 검토한다”고 보도된

바있으나

○현재까지 추경편성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한 정부 방침

이정해진것은없음

□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위축방지 및 투자심리회복에 주

력하여

○내수둔화억제를위한재정의조기집행노력을강화하고

* 1/4분기중당초계획보다1 . 7조원증가한3 9 . 3조원집행

* 금년도기금의사업규모를1조원추가하여자금공급확대

○금융시장경색을방지하기위해카드채만기연장등

「금융시장안정대책」( 4 . 3 )을마련, 시행해오고있음

□ 그러나, 우리경제의최근상황과 관련하여

○이라크전의 조기종결에 따라하반기부터는회복될 것

이라는긍정적전망과함께

○한은·K D I가 금년 성장률을4% 초반으로하향 조정

하는등조심스러운견해가혼재되어

○현 시점에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매우

어려운실정

□ 다행히, 최근 이라크전의 조기종결과 북핵문제와 관련

한 북한의「다자간 대화틀」수용 시사 등 경제심리 회

복에좋은분위기가성숙되고있으므로

○우선, 현재로서는 재정의 조기집행 등 기존의 정책을

강도높게추진하고

○「한국경제설명회」등적극적인국가IR 추진으로외국

인투자유치노력을경주하는가운데

○1 / 4분기 성장실적이 구체화되는 5∼6월경에 가서 대

내외 여건변화를종합적으로 감안한 하반기 경제전망

을 토대로 모든 거시정책 수단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

응책(policy mix)을강구할계획

※「하반기에도우리경제의심각한침체가지속될경우재정지

출 확대도고려하고있으며, 필요하다면일시적적자재정도

감수할수있다」는점을배제하는것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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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활성화를위한기금사업 1조원 확대

□ 정부는경기활성화를위해재정의 조기집행에추가하여

기금사업을1조원 확대하고

○일부 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자금집행을 촉진할

계획임

□ 기 발표한 국민주택기금의 사업계획 확대( 3 , 7 7 5억원)

와 융자금리인하등에추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5 , 5 0 0억원 증), 정보화

촉진기금( 6 3 0억원 증), 전력산업기반기금( 1 8 0억원

증),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 2 0억원 증) 등에서 총

6 , 4 0 0억원수준의사업규모확대

⇒4월중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신속히집행예정

○또한관광진흥개발기금의「관광숙박시설확충자금」등

3개 사업( 2 , 3 8 0억원)의 융자금리를 인하( 5 %→4 % )

하고

- 정보화촉진기금의「I T응용기술지원」등은 기술담보

대출규모를확대( 1천억원→2천억원)

- 기타 청소년육성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융

자금리도0 . 5∼1.0%p 인하

3. 업무추진비현황및 개선방향

□ 정부예산 중「업무추진비( 2 0 4목)」라는 항목으로 분류

되는예산은 2 0 0 3년 기준1조 4 , 8 3 6억원

(일반회계1조 3 , 3 2 7억원, 특별회계1 , 5 0 9억원)

①직급보조비( 8 , 7 4 1억원): 직급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

게차등지급되는인건비성경비

②교수보직수행경비( 1 7 7억원)

③특정업무비( 4 , 8 0 8억원): 대외협의·간담회등에소요

되는 관서업무 수행경비와 특정업무 수행자에게 지급

되는직책급등직무수행경비, 과운영비등이혼재

④정원가산금( 4 6억원): 기관별정원에따라차등지원되

고경조사비·직원격려등에사용

⑤일반업무비( 1 , 0 6 4억원):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사업비에포함되어있는사업성경비

□ 이 중 대외협의, 회의경비, 해외출장지원 등 섭외성·

접대성경비로 사용될 수 있는항목은

○특정업무비 중「관서업무수행경비」, 「정원가산금」및

「일반업무비」로2003 예산은2 , 2 0 0억원수준으로추정

○다만, 「일반업무비」의 경우해외출장지원·외빈초청·

회의경비등 사업추진에수반되는경비로서, 사업규모

및사업내용에따라부처별·부서별로편차가큼

□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구조를 개편하여, 현재

혼재되어 있는 섭외성·접대성 성격의「업무추진비」를

명확히구분, 부처별예산내역을투명·단순화

□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

을 투명하게관리하는방안강구

○경비유형별 사용한도와공개기준을설정하는등 2 0 0 4

년세출예산집행지침에구체적인집행기준을명시

4. 개방형직위공개모집에대하여

□ 기획예산처는 4월 1 5일 국장급인 기금정책심의관과

과장급으로 공기업관리과장·정보화담당관 등 총 3자

리를개방직으로충원하기위해공개모집공고를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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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은1 0일간으로오는4월2 6일마감됨

○정부, 지자체, 공기업및 민간기관에서훈련된 유능한

전문가들로부터많은호응이있을것으로기대함

□ 특히, 국장급인 기금정책심의관은 공무원연금기금, 고

용보험기금 등 4 6개 기금(연간 운용규모: 191조원)업

무에대해기획예산처장관을보좌하는 직위로서

○기금운용제도 개선, 여유자금운용방안수립 및 평가,

중장기 기금수지 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을분석하는매우중요한직책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특히

이자리에 유능한여성전문가들의많은응모를기대하

고있음

□ 앞으로

○4. 26일(토) 접수가마감되면 4. 28일(월) 면접심사

를거쳐적임자를선발할예정



1. 배경

○ 2 0 0 2년 7월1일부터부동산양도신고제(부동산이전등

기전에 세무서확인제도)가폐지되어납세자는세금을

스스로계산하여신고·납부해야함

○양도소득세는 매년 신고하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대부

분 일회성으로종결되므로어려운 세법을 정확히 이해

하여 스스로세금계산을하는것이쉽지않음

○따라서금년5월1일부터는양도소득세과세대상중가

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수있어미리세금계획이가능하고

- 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위해이서비스를이용하여

스스로세금계산을하면세무비용이절감되며

- 전자신고( 2 0 0 4년 예정)까지 연계할 수 있어 납세자

가신뢰하는전자세정으로의이행이가능함

2.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서비스제공

○국세청에서는 지난 2 0 0 2년 4월부터 일부 세금의 신

고·고지·납부및 민원증명의발급 등을가정이나 사

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

비스(Home Tax Service, HTS)를실시해오고있음

○이번에시행하는“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는이러

한홈택스서비스의일환으로

- 종전에는양도소득세를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세무서

를 방문하여 세무상담을 통해 세액을 계산하거나 세

무대리인에게의뢰하여계산하여왔으나

- 이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이

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수있게되었음

3. 서비스제공범위

이 서비스는다수의이용자가간단한 P C조작으로세금계

산을쉽게할수 있도록가장빈번하게이루어지는 거래유

형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자동계산하도록하였음

정 책 흐 름

양도소득세자동세액계산
서비스시행

※이자료는2 0 0 3년5월2일국세청재산세과에서발표한「2 0 0 3년5월1일부터는내집에서양도소득세를계산하자」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세무서에가지않고도가정이나사무실에서인터넷을이용, 납세자가손

쉽게양도소득세를스스로계산할수 있는자동세액계산서비스를이번

5월1일부터처음으로가동

재정포럼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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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국세청에서 제공하고있는“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

스를이용하려면한번은관할세무서에본인이직접방문

하여사용자번호( I D )와비밀번호를지정받아야합니다.

세무서 방문시준비물

[준비물]

☞본인신청시: 신분증, 도장

☞대리인신청: 위임장, 위임자의인감증명서와인감도장, 대리

인의신분증과도장

*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인터넷국세서

비스신규/변경이용신청서”를작성·제출

○금융기관등을통하여이미발급받은공인인증서가있는

경우에는세무서를방문할필요가없이인터넷으로사용

자번호와비밀번호를발급받아이용할수있습니다.

(예)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은경우

2. 인터넷에서“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접속하려면 어떻

게 해야하는것입니까?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정이

나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P C에서 먼저「홈택스서비스

( w w w . h o m e t a x . g o . k r )」로이동해야합니다.

홈택스서비스이동방법은 홈페이지주소를직접입력하

거나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w w w . n t s . g o . k r )에서홈택

스서비스바로가기를선택하여이동할수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로 이동한 경우 그 메인화면에서“양도소

득세 자동계산”을 선택하면“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

산”프로그램을만날수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중에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화면마다준비된〔세법도우미, 이용방법〕단

추를 검색하여 확인하고,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나

관할세무관서재산세계로문의해도상담을 받을수 있

습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공동주택) 기준시가또는실거래가액에의한양도소득세계산조회

일반분양권, 재개발·재건축주택입주권 실거래가에의한양도소득세계산조회

주식, 골프회원권등 실거래가에의한양도소득세계산조회

양도자산 서비스범위

【자산별서비스 범위】

문답자료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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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양도소득세자동세액계산처리흐름

홈택스서비스및국세청홈페이지접속

(www.hometax.go.kr) (www.nts.go.kr)

「양도소득세자동계산」선택

세액계산요소입력

(부동산소재지, 양도일, 취득일, 면적등)

입력자료

DB 생성

국세청세액계산

시스템접속

입력후결과제공까지
1 0초정도소요

계산결과

DB 생성

납세자에게세액결과제공

양도소득세자동세액계산접속요령

국세청홈페이지
( w w w . n t s . g o . k r )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선택( C l i c k )

사용자ID, 비밀번호입력
로그인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선택( C l i c k )

양도소득세계산대상
선택( C l i c k )

양도소득세세액계산

세액계산요소입력
(부동산소재지, 양도일, 취득일, 면적등)

일반이용자로그인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w w w . h o m e t a x . g o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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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도지방세최종징수실적

※이자료는2 0 0 3년4월1 0일행정자치부에서발표한「2 0 0 1년도지방세최종징수실적」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9 2 2 0 0 3년5월호

주 요 내 용

○2 0 0 1년도지방자치단체의세입결산결과지방세징수실적은

지방교육세를제외하고2 3조1 , 8 7 2억원으로2 0 0 0년도대비

12.6%, 당초목표액대비13.1% 증가함

※지방교육세 포함시 2 6조 6 , 6 4 9억원으로 2 0 0 0년 대비

29.4%, 당초목표액대비13.6% 증가함

○2 0 0 0년징수액대비(지방교육세제외): 12.6%↑

⇒2 0 0 0년 징수액에 비해 징수실적이 2조 5 , 8 6 6억원

(12.6%) 증가하여세수상황이호전됨

○2 0 0 1년당초목표액대비(지방교육세제외): 13.1%↑

⇒전반적인경기침체속에서도지속적인징수노력과세원발

굴을 통하여 2 0 0 1년 당초목표액 대비 2조 6 , 8 9 1억원

(13.1%) 증가

2 0 6 , 0 0 6 2 0 4 , 9 8 1 2 3 1 , 8 7 2 1 2 . 6 1 3 . 1

( 2 0 6 , 0 0 6 ) ( 2 3 4 , 7 4 7 ) ( 2 6 6 , 6 4 9 ) ( 2 9 . 4 ) ( 1 3 . 6 )

2 0 0 0 2 0 0 1 2 0 0 1 2000 대비 2001 목표대비

징수실적( A ) 당초목표액( B ) 징수실적( C ) 증가율( C / A ) 증가율( C / B )

징수실적현황

(단위: %)

주) (    )안은지방교육세포함시

○ 2 0 0 0년징수액대비(지방교육세제외): 12.6%↑

⇒2 0 0 0년 징수액에 비해 징수실적이 1 2 . 6 % ( 2조

5 , 8 6 6억원) 증가하여세수상황이호전됨

- 지방교육세포함시 2 0 0 1년 징수액은2 6조 6 , 6 4 9억

원으로6조6 4 3억원(29.4%) 증가

○ 2 0 0 1년당초목표액대비(지방교육세제외): 13.1%↑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징수노력과

세원발굴을 통하여 2001년 당초목표액 대비

1 3 . 1 % ( 2조6 , 8 9 1억원) 증가함

- 지방교육세 포함시 2 0 0 1년 목표액( 2 3조 4 , 7 4 7억

원) 대비징수액이3조1 , 9 0 2억원(13.6%) 증가

○이러한 세수증가율은 2 0 0 1년 국세의 세수증가율보다

5.9%p(= 12.6% - 6.7%) 높은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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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경우 지방교육세 신설에 따른 재원이전으로

2 0 0 0년 대비세수증가율은 3 . 0 %에 그침(지방교육세

로전환된세액을고려시6.7% 증가)

⇒지방세수의증가율이IMF 금융지원체제이전의신

장률과비슷한수준으로회복됨

주요세목별 규모

○등록세: 55,867억원( 2 1 . 0 % )

○취득세: 37,825억원( 1 4 . 2 % )

○주민세: 35,665억원( 1 3 . 4 % )

○지방교육세: 34,777억원( 1 3 . 0 % )

○담배소비세: 25,086억원( 9 . 4 % )

○자동차세: 18,894억원( 7 . 1 % )

○종합토지세: 13,650억원( 5 . 1 % )

※지방세1 7개세목중등록세등주요7개세목이전체세액

의83.2% 차지

시·도별세수규모

○서울: 79,341억원( 2 9 . 8 % )

○부산: 17,951억원( 6 . 7 % )

○대구: 11,071억원( 4 . 2 % )

○인천: 12,990억원( 4 . 9 % )

○광주: 5,835억원( 2 . 2 % )

○대전: 6,879억원( 2 . 6 % )

○울산: 5,738억원( 2 . 2 % )

○경기: 64,331억원( 2 4 . 1 % )

○강원: 6,439억원( 2 . 4 % )

○충북: 6,031억원( 2 . 3 % )

○충남: 8,022억원( 3 . 0 % )

○전북: 6,576억원( 2 . 5 % )

○전남: 7,026억원( 2 . 6 % )

○경북: 11,516억원( 4 . 3 % )

○경남: 13,628억원( 5 . 1 % )

○제주: 3,275억원( 1 . 2 % )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이지방세전체비중의58.8% 차지

특징

○2 0 0 0년 대비 주행세( 1 1 3 . 6 %↑), 경주마권세( 3 9 . 8 %

↑), 등록세( 2 3 . 4 %↑), 취득세( 2 0 . 1 %↑), 과년도수입

( 1 9 . 1 %↑)은 크게 증가하였고, 주민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담배소비세등은소폭증가함

<주요세목별증가요인>

- 2 0 0 1년도주식시장의침체와 금융기관의수신금리하

락, 전세가격상승등에기인하여부동산투자확대등

에따른취득세와등록세세수증가

·취득세6 , 3 4 3억원(20.1%) 증가, 등록세1조5 9 1억

원(23.4%) 증가

- 경마·경륜인구의증가와 경륜장(창원)·경마장장

외발매소(광주광역시) 신설에 따른 경주·마권세

증가

·2 0 0 0년 5 , 6 5 5억원→ 2 0 0 1년 7 , 9 0 8억원으로

1 7 3 , 9 4 7 ( 1 3 . 6 ) 1 8 4 , 0 5 7 ( 5 . 8 ) 1 7 1 , 4 9 7 (△6 . 8 ) 1 8 5 , 8 6 1 ( 8 . 4 ) 2 0 6 , 0 0 6 ( 1 0 . 8 ) 2 3 1 , 8 7 2 ( 1 2 . 6 )

1 9 9 6 1 9 9 7 1 9 9 8 1 99 9 2 0 0 0 2 0 0 1

최근6년간지방세수추이

(단위: 년, 억원, %)

주) 2001 지방교육세포함시2 6 6 , 6 4 9억원( 2 9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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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2 , 2 5 3억원(39.8%) 증가

- 주행세의 경우 하반기 세율 인상(3.2% → 1 1 . 5 % )

에따른세수증가

·2 0 0 0년 2 , 5 3 8억원→ 2 0 0 1년 5 , 4 2 0억원으로

2 , 8 8 2억원(113.6%) 증가

- 과년도체납세에대한징수노력강화로 과년도 수입

증가

·2 0 0 0년 4 , 7 4 4억원→ 2 0 0 1년 5 , 6 5 1억원으로 9 0 7

억원(19.1%) 증가

○면허세(△75.9%), 도축세(△12.3%), 지역개발세(△

3 . 1 % )는세수가감소됨.

<주요세목별감소요인>

- 승용자동차등록분면허세폐지에따라면허세대폭감소

·2 0 0 0년 2 , 4 1 2억원→ 2 0 0 1년 5 8 1억원으로 1 , 8 3 1

억원(75.9%) 감소

- 광우병·구제역등으로인한육류소비감소로도축세

감소

·2 0 0 0년 5 1 2억원→ 2 0 0 1년 4 4 9억원으로 6 3억원

(12.3%) 감소

- 부산지역의컨테이너물류량감소로인한지역개발세

감소

·2 0 0 0년 8 8 9억원→ 2 0 0 1년 8 6 1억원으로 2 8억원

(3.1%) 감소

현년도( a ) 2 0 1 , 2 6 2 2 2 9 , 6 3 1 2 6 0 , 9 9 8 2 9 . 7 1 3 . 7

취득세 3 1 , 4 8 2 3 0 , 4 8 4 3 7 , 8 2 5 2 0 . 1 2 4 . 1

등록세 4 5 , 2 7 6 4 6 , 0 9 3 5 5 , 8 6 7 2 3 . 4 2 1 . 2

면허세 2 , 4 1 2 1 , 0 2 8 5 8 1 △75.9    △4 3 . 5

경주마권세 5 , 6 5 5 5 , 5 6 3 7 , 9 0 8 3 9 . 8 4 2 . 2

공동시설세 3 , 4 1 4 3 , 5 1 8 3 , 5 0 9 2 . 8 △0 . 3

지역개발세 8 8 9 8 6 8 8 6 1 △3 . 1 △0 . 8

지방교육세 2 9 , 7 6 7 3 4 , 7 7 7 1 6 . 8

주민세 3 4 , 2 6 5 3 2 , 9 1 1 3 5 , 6 6 5 4.1 8.4

재산세 7 , 2 7 8 7 , 3 1 7 7 , 6 3 2 4 . 9 4 . 3

자동차세 20,070 1 9 , 0 0 5 1 8 , 8 9 4 △5.9 △0 . 6

주행세 2 , 5 3 8 5 , 5 0 5 5 , 4 2 0 1 1 3 . 6 △1 . 5

농업소득세 3 2 2 4 1 3 △5 9 . 4 △4 5 . 8

도축세 5 1 2 4 7 3 4 4 9 △1 2 . 3 △5 . 1

담배소비세 2 2 , 5 0 5 2 2 , 5 1 3 2 5 , 0 8 6 1 1 . 5 1 1 . 4

종합토지세 1 2 , 8 1 7 1 2 , 7 1 5 13,650 6.5 7 . 4

도시계획세 8 , 1 5 4 8 , 1 9 3 8 , 5 1 0 4.4 3 . 9

사업소세 3 , 9 6 3 3 , 6 5 4 4 , 3 5 1 9 . 8 1 9 . 1

과년도분( b ) 4 , 7 4 4 5 , 1 1 6 5 , 6 5 1 1 9 . 1 1 0 . 5

합계( a + b ) 2 0 6 , 0 0 6 2 3 4 , 7 4 7 2 6 6 , 6 4 9 2 9 . 4 1 3 . 6

2 0 0 0실적 2 0 0 1 2001 실적 2000 대비 당초예산

( A ) 당초예산( B ) (C) ( C / A ) 대비( C / B )

<참고> 2000 대비세목별징수실적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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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국내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중앙정부채무 정부보증채무 국가채무총계

3. 국가채무총괄

(단위: 1948~1959년도백만원, 1 9 6 0 ~ 2 0 0 0년도백만원)

1 9 4 8 4 9 9 - . . - . . . . . .

1 9 4 9 1 , 0 6 1 - . . - . . . . . .

1 9 5 0 2 , 6 3 0 1 0 0 . . - . . . . . .

1 9 5 1 2 , 5 7 6 5 4 5 . . - . . . . . .

1 9 5 2 3 7 0 1 , 5 7 3 . . - . . 1 5 0 . .

1 9 5 3 3 0 , 5 8 5 3 , 5 3 3 2 3 1 - 3 4 , 3 4 9 3 , 4 3 8 3 7 , 7 8 7

1 9 5 4 5 4 , 7 0 8 6 , 5 9 7 7 4 - 6 1 , 3 7 9 6 , 3 3 9 6 7 , 7 1 8

1 9 5 5 6 2 , 0 2 2 5 5 , 1 6 9 . . - . . 1 8 , 9 3 2 . .

1 9 5 7 8 0 , 1 2 0 9 0 , 6 8 3 3 , 4 0 2 - 1 7 4 , 2 0 5 3 3 , 6 0 1 2 0 7 , 8 0 6

1 9 5 8 1 0 4 , 4 3 0 9 9 , 3 5 9 3 , 6 4 5 - 2 0 7 , 4 3 4 4 9 , 3 5 7 2 5 6 , 7 9 1

1 9 5 9 1 3 3 , 4 1 5 1 0 1 , 1 7 8 4 , 6 1 1 - 2 3 9 , 2 0 4 3 9 , 9 0 0 2 7 9 , 1 0 4

1 9 6 0 2 1 , 9 2 3 1 0 , 6 8 6 9 0 0 - 3 3 , 5 0 9 8 , 0 5 4 4 1 , 5 6 3

1 9 6 1 2 5 , 2 0 9 1 3 , 5 7 1 1 , 8 5 4 - 4 0 , 6 3 4 1 0 , 9 1 4 5 1 , 5 4 8

1 9 6 2 2 7 , 8 2 7 1 7 , 5 1 5 2 , 6 5 8 - 4 8 , 0 0 0 1 5 , 4 0 8 6 3 , 4 0 8

1 9 6 3 2 8 , 0 8 8 1 9 , 3 1 7 1 , 2 6 5 4 , 8 3 6 5 3 , 5 0 6 3 5 , 0 2 4 8 8 , 5 3 0

1 9 6 4 3 2 , 2 5 7 1 8 , 2 8 5 3 , 2 2 8 1 3 , 5 3 1 6 7 , 3 0 1 5 4 , 1 8 0 1 2 1 , 4 8 1

1 9 6 5 2 9 , 5 7 6 1 6 , 9 1 6 1 0 , 3 4 5 1 5 , 3 3 3 7 2 , 1 7 0 7 9 , 8 1 0 1 5 1 , 9 8 0

1 9 6 6 3 1 , 1 2 4 1 5 , 6 3 5 1 2 , 5 6 4 3 5 , 2 1 2 9 4 , 5 3 5 1 2 2 , 8 0 4 2 1 7 , 3 3 9

1 9 6 7 3 7 , 3 7 6 1 4 , 5 4 2 1 7 , 5 9 5 6 0 , 4 2 9 1 2 9 , 9 4 2 1 4 9 , 3 0 5 2 7 9 , 2 4 7

1 9 6 8 3 2 , 4 2 8 1 6 , 8 0 6 2 7 , 9 1 7 8 2 , 5 9 9 1 5 9 , 7 5 0 1 5 7 , 2 8 0 3 1 7 , 0 3 0

1 9 6 9 5 5 , 3 6 3 3 1 , 3 6 8 3 8 , 8 9 2 1 1 1 , 1 7 9 2 3 6 , 8 0 2 1 6 3 , 8 4 5 4 0 0 , 6 4 7

1 9 7 0 5 9 , 9 8 1 3 7 , 4 9 1 4 0 , 7 2 8 2 0 5 , 3 5 5 3 4 3 , 5 5 5 1 6 2 , 8 7 5 5 0 6 , 4 3 0

1 9 7 1 5 8 , 7 2 8 4 7 , 6 2 3 4 0 , 0 8 1 3 4 3 , 7 8 6 4 9 0 , 2 1 8 1 9 5 , 0 4 3 6 8 5 , 2 6 1

1 9 7 2 1 8 1 , 1 5 1 7 2 , 4 5 6 4 8 , 4 8 7 4 8 0 , 2 5 4 7 8 2 , 3 4 8 2 4 3 , 5 2 4 1 , 0 2 5 , 8 7 2

1 9 7 3 2 3 3 , 0 6 1 7 5 , 3 1 2 5 4 , 5 1 0 6 1 3 , 4 5 9 9 7 6 , 3 4 2 2 7 8 , 5 8 5 1 , 2 5 4 , 9 2 7

1 9 7 4 4 2 3 , 2 0 3 6 6 , 8 5 4 1 0 4 , 0 2 5 8 7 3 , 6 2 1 1 , 4 6 7 , 7 0 3 2 8 2 , 7 5 4 1 , 7 5 0 , 4 5 7

1 9 7 5 7 1 3 , 8 3 4 1 9 9 , 8 7 8 2 6 6 , 8 5 6 1 , 1 6 4 , 0 5 8 2 , 3 4 4 , 6 2 6 3 7 5 , 9 2 3 2 , 7 2 0 , 5 4 9

1 9 7 6 8 5 4 , 2 2 5 3 7 6 , 8 9 1 3 5 0 , 5 4 0 1 , 4 2 2 , 8 1 8 3 , 0 0 4 , 4 7 4 4 2 0 , 0 3 3 3 , 4 2 4 , 5 0 7

1 9 7 7 9 7 7 , 2 7 1 6 3 5 , 1 1 5 4 1 0 , 0 4 5 1 , 7 2 7 , 6 4 7 3 , 7 5 0 , 0 7 8 9 3 7 , 9 3 6 4 , 6 8 8 , 0 1 4

1 9 7 8 1 , 1 4 4 , 4 9 5 9 1 1 , 9 5 6 5 0 6 , 2 2 8 2 , 1 4 8 , 0 8 1 4 , 7 1 0 , 7 5 9 1 , 2 0 0 , 4 4 1 5 , 9 1 1 , 2 0 0

1 9 7 9 1 , 0 2 4 , 9 0 4 1 , 2 7 1 , 9 2 7 5 5 4 , 7 1 8 2 , 3 7 0 , 6 7 8 5 , 2 2 2 , 2 2 7 1 , 4 7 7 , 3 0 8 6 , 6 9 9 , 5 3 5

1 9 8 0 1 , 3 7 3 , 9 9 4 1 , 5 9 5 , 4 7 8 6 4 4 , 3 6 1 3 , 8 3 8 , 8 5 5 7 , 4 5 2 , 6 8 8 2 , 3 8 1 , 7 8 5 9 , 8 3 4 , 4 7 3

1 9 8 1 2 , 0 0 1 , 7 3 7 2 , 1 1 1 , 0 7 7 9 1 0 , 6 2 0 4 , 5 0 8 , 4 0 7 9 , 5 3 1 , 8 4 1 3 , 3 6 4 , 4 2 8 1 2 , 8 9 6 , 2 6 9

1 9 8 2 2 , 2 9 7 , 7 8 7 3 , 5 4 0 , 5 4 0 8 6 3 , 5 3 2 5 , 3 2 9 , 8 3 6 1 2 , 0 3 1 , 6 9 5 4 , 3 8 7 , 1 4 5 1 6 , 4 1 8 , 8 4 0

1 9 8 3 2 , 6 1 7 , 1 7 1 3 , 8 2 7 , 0 0 7 8 3 9 , 1 8 2 5 , 9 7 4 , 8 6 7 1 3 , 2 5 8 , 5 1 7 5 , 3 9 6 , 9 6 6 1 8 , 6 5 5 , 4 8 3

1 9 8 4 2 , 5 9 1 , 4 0 2 3 , 6 6 7 , 4 5 8 7 5 0 , 9 8 3 6 , 3 7 3 , 8 6 7 1 3 , 3 8 3 , 7 1 0 6 , 2 8 8 , 4 7 5 1 9 , 6 7 2 , 1 8 5

1 9 8 5 2 , 6 4 8 , 6 5 5 3 , 2 4 9 , 5 2 7 1 , 0 4 9 , 3 9 9 7 , 3 2 8 , 3 8 6 1 4 , 2 7 5 , 9 6 7 7 , 2 4 7 , 3 7 6 2 1 , 5 2 3 , 3 4 3

1 9 8 6 2 , 4 3 0 , 4 0 0 3 , 4 1 8 , 4 8 8 1 , 3 6 2 , 0 5 3 7 , 8 1 6 , 6 5 2 1 5 , 0 2 7 , 5 9 3 7 , 7 7 4 , 8 3 2 2 2 , 8 0 2 , 4 2 5

1 9 8 7 3 , 0 4 0 , 7 5 4 6 , 4 9 4 , 8 7 8 1 , 4 9 6 , 2 2 4 7 , 8 5 6 , 6 3 2 1 8 , 8 8 8 , 1 8 8 6 , 7 8 2 , 0 4 4 2 5 , 6 7 0 , 5 3 2

1 9 8 8 3 , 4 0 9 , 2 5 5 7 , 8 3 8 , 8 3 0 1 , 7 0 9 , 6 0 6 5 , 9 6 9 , 3 9 5 1 8 , 9 2 7 , 0 8 6 6 , 2 5 1 , 9 4 4 2 5 , 1 7 9 , 0 0 0

1 9 8 9 3 , 2 2 0 , 8 0 0 1 0 , 6 8 8 , 7 2 8 2 , 0 7 6 , 5 8 5 5 , 1 0 6 , 9 5 6 2 1 , 0 9 3 , 0 6 9 6 , 2 2 7 , 9 5 1 2 7 , 3 2 1 , 0 2 0

1 9 9 0 2 , 7 5 3 , 4 2 8 1 3 , 7 4 2 , 2 0 4 2 , 4 9 0 , 2 7 7 5 , 5 5 9 , 2 5 5 2 4 , 5 4 5 , 1 6 5 7 , 1 8 8 , 1 0 8 3 1 , 7 3 3 , 2 7 2

1 9 9 1 2 , 0 5 3 , 6 6 3 1 7 , 0 8 3 , 0 5 7 2 , 8 4 3 , 9 9 9 5 , 7 0 0 , 3 7 5 2 7 , 6 8 1 , 0 9 4 9 , 8 4 2 , 9 0 5 3 7 , 5 2 3 , 9 9 9

1 9 9 2 2 , 2 6 7 , 6 1 4 1 9 , 9 4 8 , 1 1 2 3 , 2 3 7 , 3 1 3 5 , 5 2 1 , 0 7 4 3 0 , 9 7 4 , 1 1 3 1 3 , 6 8 7 , 7 7 7 4 4 , 6 6 1 , 8 9 0

1 9 9 3 2 , 6 7 8 , 9 5 7 2 0 , 8 2 5 , 2 4 8 3 , 8 4 8 , 2 4 4 5 , 4 9 3 , 8 7 4 3 2 , 8 4 6 , 3 2 4 1 1 , 7 6 5 , 7 7 3 4 4 , 6 1 2 , 0 9 7

1 9 9 4 2 , 8 1 9 , 6 2 2 2 1 , 9 7 9 , 8 2 4 3 , 9 6 6 , 2 8 3 5 , 6 6 6 , 1 6 5 3 4 , 4 3 1 , 8 9 2 1 3 , 3 2 4 , 1 9 4 4 7 , 7 5 6 , 0 8 6

1 9 9 5 3 , 0 0 0 , 5 9 8 2 3 , 2 9 4 , 7 3 8 4 , 0 8 9 , 1 1 1 5 , 2 4 1 , 5 8 3 3 5 , 6 2 6 , 0 3 0 1 5 , 0 2 8 , 9 0 1 5 0 , 6 5 4 , 9 3 1

1 9 9 6 2 , 9 7 8 , 9 1 3 2 5 , 6 5 7 , 3 5 3 3 , 1 4 0 , 8 1 0 5 , 0 5 0 , 5 6 6 3 6 , 8 2 7 , 6 4 2 7 , 6 1 2 , 0 8 4 4 4 , 4 3 9 , 7 2 6

1 9 9 7 3 , 1 6 9 , 8 9 1 2 8 , 5 5 4 , 3 3 1 3 , 4 0 8 , 0 9 1 1 5 , 3 2 1 , 6 0 0 5 0 , 4 5 3 , 9 1 3 1 3 , 0 3 8 , 9 1 2 6 3 , 4 9 2 , 8 2 5

1 9 9 8 2 , 9 7 5 , 5 1 0 4 6 , 6 4 8 , 3 3 4 3 , 0 2 8 , 7 9 4 1 8 , 7 8 4 , 6 7 1 7 1 , 4 3 7 , 3 0 9 7 1 , 9 5 3 , 3 4 7 1 4 3 , 3 9 0 , 6 5 6

1 9 9 9 2 , 4 4 3 , 3 0 0 6 5 , 8 0 6 , 0 1 6 2 , 5 2 2 , 4 3 9 1 8 , 9 4 2 , 8 6 2 8 9 , 7 1 4 , 6 1 7 8 1 , 5 0 4 , 5 9 5 1 7 1 , 2 1 9 , 2 1 1

2 0 0 0 1 , 9 0 0 , 7 0 0 7 6 , 3 2 5 , 1 9 2 2 , 7 0 9 , 8 1 4 2 0 , 0 0 5 , 8 7 9 1 0 0 , 9 4 1 , 5 8 5 7 4 , 5 6 5 , 3 7 2 1 7 5 , 5 0 6 , 9 5 7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참고자료』, 각연도.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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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표, 현실성있게고쳐야

정부가 취득·양도세 같은 부동

산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재산세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한 것

은 옳은 선택이다. 과세형평과 부

동산투기 억제라는 두 측면을 해

결해줄수 있기때문이다. 

부동산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특정지역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뛰게되어 있는 데다 요즈음 같은

경기침체하에서도 재건축시장의

열기는 여전한 것처럼 투기가능성

이 항상잠재해있다. 부동산을보

유하는 부담이 크다면 어느 누구

도 투기에앞장서기는어렵다.

형평과세 측면에서도 우리의 재

산세제는 문제가 있었다. 낮은 재

산세 과표로 과표현실화율이 건물

은 시세의 30%, 토지는 3 3 %수준

에 머물고있다. 

수억원짜리 아파트에서 내는 세

금이 중형승용차의 세금에도 못미

친다면 주택보유에 몰리는 기대를

꺾기 어렵다. 미국만 해도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은 9 8 %에 이

르고일본, 영국도이에못지않다. 

재산세강화가그러나말처럼쉬

울 리는 없다. 조세형평과 투기억

제란 목적이 좋아도 세금인상을

반길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김

영삼 정권 때도 과표현실화율을

60% 이상 높이기로 5개년 계획을

세웠으나유야무야되고말았다.

과표현실화가 조세저항을 뚫고

실효를 거두려면 지역에 따라 불

공평한 현행 과표체계 등 모순점

부터 고쳐야 한다. 서울강남아파

트의 경우 강북의 같은 평형에 비

해 시세는 2 ~ 3배가 넘으나 재산

세는비슷하다. 재산세과표를부동

산 시가보다 건물의 건축연수와

면적등에따라정해온결과다. 

소득은 별반 없는데 집 한채만

있는 가구에게는 보유세 강화가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숙

고해야한다. 

또한 재산세가 지방세의 하나여

서 재산세의 가산세율조정이 지자

체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제도도

문제다. 이로 인해 지난 연초에는

정부의 재산세 과표인상 요청을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집단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과표현실화는 의욕적인 목표제

시에 앞서 얼마나 현실성과 설득

력 있는 접근방안을 마련하느냐에

성패가걸려있다.

『중앙일보』2 0 0 3년4월 1 8일자사설

경제력5 4위, 눈높이만선진국

2 0 0 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9 , 4 6 0달러로 세계 5 4위를 기록했다

는 세계은행 발표는 우리 스스로

를 되돌아보게 하는 충격파로 작

용하고있다. 

한국이 선진국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 E C D )에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 칼럼등에실린 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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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후 많은 국민이 선진국 분

위기에젖게된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실력이 세계

5 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은 그 동안의 행동과 관념이 얼마

나 분에 넘치는 것이었는지를 새

삼 깨닫게하고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슬로

베니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수

준이다. 

1위인 룩셈부르크의 4분의 1도

못될 뿐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

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다. 

물가를 감안한 통화의 실질구매

력으로 따져도 1인당 소득은 여전

히 세계 5 4위이다. 

결국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길은아직요원하다고볼 수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

고 이를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더욱열심히일해야한다. 

국민들은 흥청망청 쓰기보다는

근검절약하며 절제있는 생활을 해

야 한다. 

근로자와 경영자, 정부는 우리보

다 앞선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혼연일체가돼야한다. 

특히정부는국가비전을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

도록 국가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기

업의 설비투자는 부진해 성장잠재

력이위축 일로에 있고, 노조는전

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과

파업을일삼고있다. 

주5일 근무제확산 등 으로사회

전반의 일하려는 분위기도 급격히

약화되고있다. 

상당수 국민은 저축보다는 무절

제한 소비와 투기적 행동을 일삼

고 그 결과 한국은 신용불량 대국

이 돼 버렸다.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

야 할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백년

대계를 염두에 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인기

주의적 행동이나 소신 없는 선심

행정을일삼고있다. 

중심을똑바로잡아야할 지도자

들이 노조나 각종 시민단체의 압

력에 굴복해 사회를 더욱 어수선

한 분위기로몰아넣고있다. 

이러다간 국가경제의 수레바퀴

가 거꾸로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

되는상황이다. 

세계은행의 발표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해 한국경제 재도

약의의지를다져야하겠다. 

『매일경제』2 0 0 3년5월 1 7일자사설

투명성의경제학

지난 해 1 1월 중국의 남부지역

광둥성(廣東省)에서 처음 발생한

사스( S A R S :중증 급성호흡기증후

군)가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감염자가 3 0일 현재 5천6백6 3명

에 이르고, 사망자도 3백7 2명으로

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마카오에서도 사스 추정환

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사스 영향을 받는 나라는 2 9개국

으로늘어났다.

이 여파로여행객이감소해경제

에 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밀집된

곳에는 전염병이 쉽게 창궐할 수

있어더 걱정된다.

그러나 외국은행과 연구소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스로 인

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G D P (국내총생산) 0.02% 정도 감

소라고 추정하고 있으니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 큰 피해 없이 지나

갈 수도있을것 같다.

문제는 원인과 치료가 분명하지

않은 질병재앙에 부딪쳤을 때 우

리의 대응이 어떠냐에 따라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것이다.

수년전 영국에서발생한광우병



1 0 6 2 0 0 3년5월호

으로 인해 온 세계가 쇠고기를 먹

지 않는소동이벌어졌다.

수많은 소를 도살해 소각하고,광

우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발

표됐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여 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는

지에관해아무도모른다.

모두들 그냥 예전 습관대로 쇠

고기를다시먹고있을뿐이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에 비해 광

우병으로 인한 인간환자 발생 확

률이 너무 낮아 처음부터 의미있

는 통계적분석이불가능했다.

단지 발병환자의 숫자가 더 이

상 뉴스에 오르지 않아 잘 알지

못하고지날뿐이다.

일본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뉴스로 전해졌으나 그 후 어떻게

해결됐다는소식은없다.

돼지 구제역 사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했다.

한바탕 소동이 나서 병 걸린 가

축을 도살해 소각하고, 그 부근을

격리해 소독함으로써 구제역을 퇴

치했다.

구제역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더라도 가축에 대한 전염성이

강해 방역을 잘 하지 않으면 심각

한 문제를야기한다.

몇년 전 홍콩에 구제역이 퍼져

한동안 수입 돼지고기를 폐기한

적이있다.

우리에게도 가끔 발생한 적이

있지만, 투명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최소화했다.

작년 6, 7월의 월드컵축구대회

기간중 일본은 응원 열기에 따른

심장병 환자 대책을 크게 광고한

적이있다.

심장병이 발작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주장했다.

우리도 선전은 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 결과

별탈없이끝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국제수준(가격/수익 비율)과 비하

면 현저하게 낮은 것을‘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부른다.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주요 원인

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등의투명성부족을들고있다.

2 0 0 1년 8월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었던 엔론사 회계부정 사건이 드

러났을 때 많은 유명 미국기업들

도 의심을받았다.

아마정밀조사를 했으면엔론사

외에도 분식결산한 기업이 더 나

타났을수도있었다고짐작된다.

회계 기준의 차이가 아니라, 서

구적(西歐的)인 관행에 어긋나면

투명하지않다고주장한다.

우리가 아무리 투명하다고 주장

해도 외국인들이 의심하고, 그 의

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외국자본을

유치할 때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로 피해를받을수밖에없다.

그래서 체면이 좀 깎이고 기분

이 나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관행)를따라야한다.

엄청난 우리 재산이 저평가를

받는 마당이니 체면은 접어두고

국제관행에 따르고 있다고 크게

떠들어야한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을

하더라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해

야 한다.

정부가 사스의 방역대책을 투명

하고 또 엄격하게 하는 것은 우선

사스가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이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일

치단결해 위기에 잘 대처하는 모

습을대외에보여주기위해서다.

사스로 인한 인명 피해도 문제

이지만, 더중요한것은우리가심

각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우

리 주위 국가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분명히보여주어야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동북아 경

제중심국’이 되는지름길이다.

裵洵勳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초빙교수

『한국경제』2 0 0 3년5월2일자다산칼럼

이런의견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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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가볍게볼일아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이 지난 주말 영국 런

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올해 적자재정 편성 방침을 시사

했다. 지난달에도 김 부총리와 박

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적자재정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 위

축이 겹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데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이해되

지만심사숙고해야할 일이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

단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 때

문에 가계소비를 기대할 수 없고,

기업투자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

인다. 저금리정책은 현 상황에서

부작용이더 클 것이다. 경기를부

양한다면 남은 수단은 재정정책뿐

이다. 

하지만 적자재정 편성에 앞서

나라 빚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되

새겨야 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

복을 위해 9 8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적자재정을 운용했다. 그 결

과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1 3 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 0 0 3년부터 균형예

산 편성을 약속하고 올해 6년만에

균형예산을 짰다. 정권이 바뀌었

다고 대국민 약속이 사라지는 것

은 아니다. 

적자재정으로 내수를 부양하면

서 세계경제 회복을 기다리자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침체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

이고 다른 정책수단이 없다면 고

려할수도있다. 그러나지금이적

자재정을 편성해야 할 정도의 상

황인지는 의문이다. 무역수지 악

화, 물가상승 등 부작용도 감안해

야 한다. 

다행히 이라크전 조기종결로 국

제유가가 떨어져 무역수지 흑자와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수출은 온갖 악재 속에서

도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 대외

교역에서 경제의 활로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 변화가 있는데도 적자

재정이 자꾸 거론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적자재정은 오늘의

고통을 후대로 미루는 일인데 말

이다. 

『동아일보』2 0 0 3년4월 1 4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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